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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이 연구는 전 국가적인 EHR 체계 구축에 앞서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
(e-health)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보건소 중심
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 EHR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이를 위하여 EHR의 개념을 정립하고 선진 외국의 EHR모형과
추진방안,그리고 지역보건의료분야 EHR 체계 구축에 대하여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EHR은 컴퓨터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개인에 관한 진료 및 건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합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EHR의 정보
항목은 태아기로부터 사후까지 전 생애의 걸쳐서 취합된 진료 및 건강에 관한 정보
이며,가족의유전적인정보와개인의건강행태(Wellness)적인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
둘째,국가적인 EHR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은 공

공의료시스템으로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통합체계형으로 구축하며,e-
진료예약,전화상담,임상연구 지원 등으로 활용한다.미국은 공공과 민간 보험이
공존하는 의료시스템으로서 연계체계형으로 EHR을 구축하고 있으며,정부,보건의
료 공급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며,EHR을 건강정보에 원격접근,
e-전자처방전,의료비청구확인 등 서비스로 활용한다.
셋째,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은 우리나라 EHR체계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를
위하여 선행조건으로 표준화,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2～3년 이내에 EHR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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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IT등 보건의료산업계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부정책관계자,학계,보건
기관 종사자,지역주민,의료기관 종사자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EHR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의 축적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검사결과정보,예방접종 등 보건사업정보,건강검진정보,환자의 면역․
알레르기 정보 등의 순서로 정보축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활용방안으로는
만성질환자등을위한연계진료서비스등을가장크게기대하고있었다.그리고조사대상자
모든 구룹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인증 절차 후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 구축 모형은 보건기관이

영국과 같이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이고,전 국민 주민등록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및 시스템의 성능 측면을 고려할 때 통합체계형으로 하되,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음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보안수준이 가장 높은
IC카드의 매체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및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EHR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정보축적의 범위는
관계자들의 동의수준이 비교적 높은 검사결과정보,건강검진정보,보건사업정보,
환자의 면역․알레르기 정보,진료기록정보를 우선적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축적정보의 활용방안은 연계진료서비스가
필요하고,영국의 e-진료예약,전화상담서비스,임상연구 지원과 미국의 e-전자처
방전,의료비청구확인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되는 말 :지역보건의료,전자건강기록(EHR),정보의 축적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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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20
년경에는 65세 인구가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또한
암,고혈압,당뇨병,심장병 등의 만성질환과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1983년
58.5%에서 1995년 70%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이러한 노인인구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노인인구에 상대적인
빈곤과 함께 재가서비스,만성질환관리 등 미충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다
양하게 존재하고 있다.이러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질병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간 기능 연계를 통한 국민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또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양질의 보건의료,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의 지방화․분권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각 지방에서 자체

적으로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사업 계획을 수
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중앙정부에서 이를 적절히 평가․지원토록
함에 따라 각 보건기관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축적․활
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한 다양한 통계 및 정책
정보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의료정보 혁신을 통하여 환자 등에게 의료혜택을 제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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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아래 1998년부터 전 주민 평생전자건강 기록의 완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영국 NHS,2004),미국 또한 2004년에 “향후 10년 이내에 개개인이
자신의 전자건강기록을 가진다.”라는 목표아래 연구와 개발을 활발히 추진
하고 있다(HealthLevel7,2004).기타 호주,캐나다,일본 등에서도 전자건강
기록 등 보건의료분야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도부터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 e-Health
기반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며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공보건의료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
공보건의료분야 e-Health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
지부,2005).세부적으로는 2005년 현재 보건의료정보표준화(김윤,김석일 등,
2005)및 법․제도 마련(채영문,2005)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에서 EHR의 개념과 기능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채영문,이영성 2003),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EHR핵심
기반기술 개발센터에서 2010년까지 EHR의 구성과 서식구조 모델링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영국 등 선진 외국에 비하여 전자건강기록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은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우선 국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 국가적인 EHR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또한,이러한 EHR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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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적,연계,공유,활용이 필수적이다.EHR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리나
라의 보건의료 환경과 함께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보건
의료인 등 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수적이다.이를 토
대로 우리나라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EHR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의 연구보고서나 논문이 전무한 상
태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자건강기록 체계 구축에 대한 개념,정의,기능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추진방향이나 구축 모형에 대한 연구 또한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추진 방향에 따라

보건기관 중심의 국가 EHR 체계 구축에 앞서 선진 각국의 EHR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의 정보의 축적과 활용 등에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자건강기록 체계의 구축 방향과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궁극적으로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의 발전에 이바
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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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EHR의 개념을 정립하고 선진 외국의 EHR모형과 추진현황
을 조사․분석하며 지역보건의료분야 종사자와 지역주민,전문가 등 관련자들
의 EHR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
보건의료분야 EHR체계의 추진방안과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선진 외국의 EHR 관련 모형과 개념,그리고 추진현황을 살펴본

다.
둘째,지역보건의료 관련종사자와 지역주민,학계,산업계 등 관련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EHR의 제공 기능,공유정보,장애요인,정책과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인식도와 태도를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한다.

셋째,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정비방안,표준화
방안,정보보안/인증체계 구축방안,정보기술 적용방안,정보항목
설정,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넷째,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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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EEEHHHRRR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가가가...EEEHHHRRR의의의 정정정의의의

EHR에 대한 각 나라들의 정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기 나라와
조직들 간의 의미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는
없다.EHR에 대한 각 나라 여러 학자 및 기관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Stephen은 “컴퓨터 기반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의 집합이다”라고 정의하였다.그리고 프랑스의 Francois
Menneralt는 “개인 건강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운용 가능하게 하는 저장소
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미국의 KevinSmith는 “개인의 건강 지원을 위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장기 보관이 가능한 데이터들의 집합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CrisChute는 “건강관련 사건 관찰,상태,처치에 대한 정보의 구조적
집합이다”로 정의하였다.한편 PeterWaegemann은 “EHR은 한 개인의 식별
자에 의하여 연결되어 한 개인에 대한 모든 건강정보의 집합체가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 임상적,행정적인 모든 정보와 건강보호에 참여하는 모든
보건의료제공자들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기반 의무기록이다”이
라고 정의하였다.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며 이상적으로 태아기와 사
후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CPRI(The Computer-based
PatientRecord Institute)에서는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건친 건강상태와
건강보호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모든 임상적,법적,행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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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들을 집합”으로 정의하면서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 원천으로써 종이
의무기록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IOM(InstituteOfMedicine)에서는
“의학지식과 다른 지원들을 구체화하는 것과 연결되는 완전하고 정확한 데
이터,개업가들 메모와 경보,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들의 이용성을 통하여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에 존재하는 전자적인 환자
기록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위를 정의들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EHR은 컴퓨터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개인에 관한 진료 및 건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합
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나나나...EEEHHHRRR관관관련련련 용용용어어어들들들의의의 이이이해해해

전 세계적으로 EHR과 관련된 유사 용어들과 개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간에는 서로 차이점과 유사성이 있다.따라서 EHR과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EMR(전자의무기록)은 의무기록을 전산화할 계획으로 병원 정보시

스템을 구축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무기록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
현한 시스템이다(강성홍 등,2001).EMR은 시스템에 따라 병원 내에서 환
자에 관한 의무기록과 병원행정,건강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의원,병원,
보건기관,약국 등 부분적인 각 시스템들 간의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둘째,CPR(컴퓨터 기반 환자기록)은 기존 의무기록보다 넓은 범위의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며 자료가 전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정보의 호환성이 있다.따라서 CPR에서는 국제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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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과의 환자정보까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강성홍 등,2001).
셋째,DMR(디지털의무기록)은 웹 기반의 의무기록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여

지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이것은 하나의 기준에 따라 데이터관리
뿐만 아니라 상호교환을 허용하는 XML기반의 포괄적인 표준을 근간으로
한다.환자정보가 웹 사이트에 제공되고 개업가들에 의하여 접근되어지는
것으로 EMR,EPR,EHR의 기능이 될 수 있다(PeterWaegemann,2002).
넷째,PMRI(환자의무기록정보)는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규약과 TheNationalCommitteeforVitaland
HealthStatistcs(NCVHS)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이 용어는
EHR의 동의어로서 간주된다(PeterWaegemann,2002).
다섯째,PHR(개인건강기록)은 EHR의 개념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PHR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의료전문가들에게 남겨놓기보다는 자신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건강제공자들에 의해서 생산된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사본을 가질 수 있고 과거의 건강기록의 내용들을 일반
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문
제들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또한
건강제공자들과의 부모/자식과 같은 관계가 아닌 파트너가 되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부모 등에 대한 건강정보도 포함한다(PeterWaegemann,2002).

다다다...EEEHHHRRR의의의 목목목적적적

EHR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의 건강 보호 및 건강 유지의 향상이다.EHR을 통하여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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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상할 수 있는데 안전이란 환자에 대한 손상으로부터 예방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만 명의 환자들이 예방할 수 있는 의료과오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있다(IOM,2000).EHR을 통하여 사전통보 등을 통하여 임
상절차 및 환자관리를 지원하여 이러한 예방할 수 있는 의료과오로부터 환
자들의 건강보호를 향상할 수 있다.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의 건강정
보와 자문을 환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에 대한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건강보호에 환자의 참여를
증진하고 지역건강상태의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건강을 돌보는 사람들 간의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촉진

한다.의료제공자들(연구소,방사선,약국 등)과 다른 파트너들과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건강보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이것의
부족은 바로 의료과오를 유발할 수 있다.따라서 의료제공자들 간의 의사
소통으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Schiff,2003).
셋째,개인에 대한 건강관련 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증한다.환자

정보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성의 보증은 EHR의 근본적인 기능으로 보안규
칙과 보안시스템을 엄격히 구현하여 본인을 인증하고 환자정보에 대하여
접근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불법적 접근을 막음으로써 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증한다.
넷째,지식베이스와 의사결정지원시스템들에 지원을 받을 있다.전산화

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예방,약의 처방,진단과 관리,의료과오 발견,질
병 발견을 포함하여 건강보호의 많은 측면에서 임상적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BatesandGawande,2003;Huntetal,1998;Johnstonetal,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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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etal,1999).백신과 유방암 검사,직장 검사와 심장혈관의 위험을 줄
이는 것의 분야와 의료과오를 모니터링해서 알려주거나 생물학적 테러 진
단의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일 수 있다(Balasetal,2000;Sheaetal,1996).
약의 복용과 선택,약물반응검사와 같은 분야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지
원될 수 있다.이러한 분야에서 전동적인 페이퍼 기반과 EHR시스템과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의사결정지원을 포함한 EHR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의료과오를 줄이고 더욱 적절한 임상진료결정을 내리며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Tangetal,1999).
다섯째,건강보호전달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전자적인

스케줄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병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들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환자들에게 보다 시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Everett,2002;Hancock& Ealter,1986;Woods,2001).
보험기관과 청구기관과의 관리방법과 항목의 표준화를 통하여 비용지불과
비용청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적격의 환자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환자관리를 하며 유용한 임상정보 및 경영정보를 생산 활용할 수
있다(Breitfeldetal,1999).그리고 건강보호 전달과 재정과 연관된 행정과
노동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섯째,임상적인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증진한다.컴퓨터기반 환자

교육이 특별히 일차보건의료에서 성공적일 수 있다(Balasetal,1996).환
자들이 웹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특히 당뇨병
및 만성병 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와 상호교환적인 교육에 효과적이며
임상적인 연구와 교육을 증진할 수 있다(Krishnaetal,1997).
일곱째,공공보건 정책 및 관리를 지원한다.EHR은 보건의료 행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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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보건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
전과 질을 위하여 국가,지방 그리고 지역 수준의 각종 필수적인 보고통계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IOM,2002).공공보건의료 관련기관
간의 전자적인 연계를 통하여 신속한 감시기능 제공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전자적인 자료생산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입력에 따른 비용과
행정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Green&Wintfeld,1993).

라라라...EEEHHHRRR의의의 핵핵핵심심심기기기능능능

EHR의 기능은 IOM과 HL7에서 제시한 기능 모델이 있다.먼저 IOM에서
정의한 EHR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첫째,개인에 대한 그리고 개인을
위한 전자적인 건강정보의 장기적인(성장․변화의)수집이다.여기서 건강정
보는 한 개인에게 제공된 HealthCare나 한 개인의 건강에 속하는 정보로
한정한다.둘째,개인에게 인증된 사용자에 의하여 인구집단 수준의 정보에
대하여 즉시적인 전자적인 접근을 제공한다.셋째,환자진료의 안전성을 지원
하고 환자의 효과적인 진료를 지원하며 지식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넷째,
Healthcare전달을 위하여 효율적인 절차를 지원한다.한편 전자건강기록의
일차 및 이차적 사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일차적 사용은 환자
진료 제공,환자 진료 관리,환자 진료 지원 프로세스,재정적 및 다른 행
정적 프로세스,환자 자기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이차적 사용은 교육,규
정(regulation),연구,공중 보건 및 보안,정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IOM,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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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HL7에서는 EHR 기능적 모델로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고 환자의 안전의 향상을 지원하며,만성질환관리를 촉진하며
보건의료 전달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하며,자기건강 관리를 촉진하며 환
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유지를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EHR시스템의
기능을 직접적 진료 기능과 진료 지원 기능,정보인프라 구조의 3가지 영
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직접적 진료 기능은 진료관리,임상 의사결
정 지원,운영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며,지원 기능으로는 임상 지원,
측정/분석/연구/보고,행정 및 재정적 기능이 있다.마지막으로 정보 인프라
구조에는 보안,정보 및 기록 관리,고유식별자/등록/디렉토리 서비스,보건
의료 정보학과 용어의 표준에 대한 지원,상호 운용성,비즈니스 룰(rules)관리,
업무흐름이 있다(HL7,2004).

마마마...EEEHHHRRR의의의 정정정보보보항항항목목목

EHR에 포함하는 정보항목은 CPRI와 ASTM에서 제시하는데,먼저 CPRI에
서 제시한 EHR의 정보항목은 아래와 같다(HL7,2004).첫째,Health데이터로
Health과 관련된 문제들의 명세(진단,증세,진단연구와 판단의 결과 소견,진
찰과 상담기록 등 처방,치료기록)와 Wellness데이터(면역 이력,위험 평가,
행동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환경적인 정보)가 있다.둘째,지식 원천으로부터
뽑아낸 정보로 전문가시스템과 의사결정지원 기능(개인들의 건강보호를 직접적
으로 기여하는 치료 규칙,보호 계획 그리고 임계경로),그리고 환자 교육 데이터
(약물치료 관리 설명서,추천된 절차 지침서)가 있다.셋째,관리적인 데이터로
환자 기록 정보(인구통계학적,공급자 확인,돌보는 사람 확인,care에 대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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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시간,“누가”,“무엇을”,“언제”,“어디서”데이터를 추출하였는지에 대
한 데이터)와 재정적인 데이터(건강 보험과 사회보장 서비스)가 있다.넷째,정
보보안과 법적 측면의 데이터로 개인적인 지도(치료를 위한 동의,사전 지도,
정보 양도에 대한 권한),데이터의 접근기록과 보관인(수탁자)정보가 있다.
다음으로 ASTM에서 제시한 EHR의 정보항목은 다음과 같다(Gretchen

Murphy,1999).첫째,행정적인 데이터로 인구통계학,법적인 동의,재정적인
정보,공급자/개업가 정보가 있다.둘째,임상적인 데이터(문제/진단)로 문제
리스트 정보가 있다.셋째,임상적인 데이터(병력)로 면역,위험한 스트레스 노출,
건강 병력 정보가 있다.넷째,임상적인 데이터(평가/시험)로 평가,환자 보
고 데이터가 있다.다섯째,임상적인 데이터(보호/치료 계획)로 임상 처방
정보가 있다.여섯째,임상적인 데이터(서비스)로 진단테스트,약물투여,사전예약
정보가 있다.일곱째,행정적인 데이터로 행정적인 데이터,기질이 있다.여덟
째,임상적인 데이터로 주된 병/진단,임상 경로,치료/절차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EHR내에 포함하는 정보항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환자와 보건의료공급자로부터 수집되는 장기
적인 측면의 모든 건강정보의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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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개인의 전 생애 장기적인 측면의 건강정보의 집합

바바바...EEEHHHRRR의의의 효효효과과과

EHR체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존의 관련 연구결과를 통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EHR시스템이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진료의 질
향상과 의료사고 등을 환자의 안전을 향상할 수 있으며,보건의료기관간 연계
진료를 통하여 대기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인건비,차트보관 공간비,

유전적인 정보

태아기의 정보

출산/분만정보

소아기의 건강정보

건강행태 데이터

 행위적인 정보

공급자로부터 공급자로부터 공급자로부터 공급자로부터 정보정보정보정보

시 시 시 시 간간간간

고용자로부터 정보

다른 요소들로부터 

정보

사후의 정보

환자로부터 환자로부터 환자로부터 환자로부터 정보정보정보정보

개인의 전 생애 동안 복합적인 특성들과 함께 발생하는 

증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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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운송비 등 직접적인 편익만을 계산할 경우 EHR시스템의 비용-편익의 비
는 0.8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계진료 등을 통한 보건의
료서비스 향상,환자의 대기시간 감소,비용감소,안전성 향상 등의 비용가치를
포함할 경우 비용-편익비가 4.3이 되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성
&채영문,2003).
EHR과 관련된 각 시스템별로 효과를 기존 연구결과를 통하여 알아보면 다

음과 같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첫째,약물용량 조정시스템은 신생아의
약물용량 계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진료의 시간절약과 오류방지에 크게
이바지한다(Tan,Dear&Newell,2005).약물투여 용량 결정을 지원해주는 프
로그램 사용으로 약물중독위험은 12%,부작용은 12%감소하며 평균치료 비용도 1
인당 $1311감소된다(Walton등 2001).둘째,임상가이드라인(Practiceguidelines)
제공 프로그램은 폐렴치료를 위한 임상가이드라인을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단과 항생제 사용에 관해 의사결정지원 정보를 제공한 결과 입원 후
30일 이내 사망률이 13.4%에서 11%로 감소한다(Dean등,2001).의사들의 임
상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종이로 제공되었을 때보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되는 경우 15.6%에서 32%로 증가된다(Lobach& Hammond,1997).셋째,
의사처방지원시스템(ComputerizedPhysicianOrderEntry;CPOE)은 처방
오류율이 30～40% 감소된다(King등,2003;Potts등,2004).넷째,Reminder
시스템은 예방접종시기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사용으로 접종률이 2～5
배로 증가된다(Szilagyi등,2000).다섯째,경고시스템은 환자의 비정상적인 임
상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경보시스템 사용으로 치료 실패율이 29% 감소하였다
(Paltiel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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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지지지역역역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 정정정보보보화화화 현현현황황황

가가가...보보보건건건소소소 정정정보보보화화화 현현현황황황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보건소의 진료 및 진료지원,보건사업 등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지난 1994년 지역보건의료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부터 보건소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확산하였으며,2005년 현재 전국 246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중 11개소를 제외한 95.5%(235개소)에 해당하는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보급한 보건소표준정보시스템을 활용(227개소)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주민이 타 보건소로 이사 등으로 이동할 경우,타 보건소

에서 환자의 동의 하에 기존 보건소의 환자 진료내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보건소간 주민보건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동
시스템의 주민정보 공동 활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현재 보건기관의 실무
자가 주민과 함께 보건사업 및 진료를 과거 주민이 서비스를 받았던 보건
기관에 보관된 정보가 필요할 때 업무담당자는 주민의 동의를 얻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해당 보건기관에 정보전달 요청
을 한다.정보전달 요청을 받은 보건정보관리 담당자는 소속 보건기관의
DB를 검색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소속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요청
보건기관으로 전송한다.이 과정 또한 행정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절차를 거
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소표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기능은

진료 및 진료지원,보건사업과 기타 지원 기능이 있다.그러나 행정종합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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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과의 수행 영역이 모호한 보건 행정 분야를 제외한 진료 및 진료지원,
보건사업 영역은 3기 3차 사업 영역까지 고려해 볼 때 보건소 및 보건의료
원의 전체 업무 중 64.58% 정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다.병동업무와 노
인보건,한방사업,건강증진사업,정신보건사업 등 보건 사업에 대한 업무의
전산 지원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현재 2005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에서 조사한 결과,보건소정보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첫째,보건기관 단위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생성․보관하고 관리함
으로써 지역주민이 타 보건소로 전출시 마다 주민의 데이터가 중복적으로
생성․관리되고 있으며,소속되는 지역의 보건소가 아닌 타 보건소에서 보
건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둘째,관련 행정기관인 시․도 보건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수직적인 정보교류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각종
보고통계 등 이중 보고하는 사례 등으로 업무의 능률이 낮다.셋째,보건소간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수평적인 정보교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연속진료 등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넷째,각종 보건사업간 관련 DB가 연동되지 않아 중복적으로 접수,
관리되고 있으며,기능의 미약으로 수기작업이 너무 많아 오류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다섯째,보건정보를 가공․활용한 CRM(고객관계관리)서비스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 기능이 전혀 없다.여섯째,환자의 개인
정보의 보안․관리가 미흡하고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교육,help지원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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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지지지역역역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 유유유관관관정정정보보보시시시스스스템템템 현현현황황황

보건소의 업무영역을 분석하면 관련기관과 업무별로 별도의 유관시스템
및 정보연계 체계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정보연계는 아직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보건소와
관련이 있는 유관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예방접종등록시스템은 전 국민 예방접종기록을 전산 등록함으로써

예방접종관리와 대상 전염병의 관리를 효율화하여,전염병 발생의 예측,조기차단,
질병의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전염병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원 시
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추진하였다.2002년에는 보건소정
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예방접종 DB통
합관리를 개발하였으며,2003년에는 예방접종등록 및 이상,반응 관리시스템과
의료정보시스템 연계 및 전염병정보망과 의료정보시스템 연계,인터넷 예방접
종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발하였고,2004년에는 병의원 표준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의료기관 정보관리 및 예방접종비용관리 기능을 개발하였다.
둘째,전염병정보망은 전염병 발생정보를 민간 병․의원으로부터 입수하여

보건소가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전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보건
의료기관 정보 공유와 이를 통한 전염병 DB구축으로 전염병 분석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장기적인 전염병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보시
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시과에서 1999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였다.첫 번째 단계는 1999년 1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법정전
염병(61종)신고/보고전산체계 구축,방역 및 역학정보제공 Portalsite구축,
전염병DB관리/분석 프로그램 개발,16개 시․도 보건과 및 전국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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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정보망 구축,법정 전염병 및 표본감시 보고 EDI개발,국립보건원
민/관원 시험의뢰/성적서 전산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두 번째 단계는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전염병 정보망(Dis-web)홈페이지 개편,
표본감시체계 홈페이지 수정/보완 및 개발,전염병 정보관리 및 통계프로그램
수정/보완,응급실 감시체계의 구축으로 수인성 전염병 유행의 조기인지
및 조기 대처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였다.그러나 현재 전염병정보시스템은
시스템 내 전염병 EDI보고,통계프로그램 등 각 프로그램마다 각각 별도의
ID를 발급 사용하고 있어,매우 불편하고,보건소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고,또한 거주지 전염병 환자의 주민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타 지역 전출
시 확인 및 의료기관의 전염병 환자 신고 누락 시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어
렵다.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6년에 병의원 정보시스템과 자동 연계
및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전염병 환자 발생보고를 웹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타 희귀 난치병 환자관리 시스템,결핵정보 감시체계 등 보건소 업무와

관련되어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이들 시스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표 1).
표 1.지역보건의료 유관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구구구분분분 유유유관관관시시시스스스템템템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요요요약약약

보건복
지부,
시군구
부문

보고통계시
스템

•정보제공기관 직원들의 사용인식 부족으로 ‘의료기
관 실태보고’통계처리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보건소대표
홈페이지

•보건소 사업실적보고 처리화면과 법정서식이 달라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음.현재 2개의 커뮤니
티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활용율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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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정보
연계 •일부보건소에서는연계정보를활용할수없는상황임.

행정
부문

심평원
보험청구
연계

•보건소요양급여명세연계시진료내역이행위별수가로
청구되는민간병원과달라,방문당수가로만 정보가 연
계되어,보험청구평가가 어려움.

보건
사업
부문

건강검진정
보연계

•보건소 건강검진결과 요청항목이 사안마다 달라,국
민건강보험공단이개별 작업하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소는 건강검진결과 등록/청구를 보건소표준정
보시스템과는 별도로 사용하여,업무처리가 불편함.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시스템

•검진대상자명단의 보건소 송부가 우편으로 이루어
져,업무처리가 지연됨.

•보건소는 건강검진결과처리를 보건소표준정보시스
템과는 별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불편함.

희귀․난치
병환자관리
시스템

•타 부문(암 검진,건강검진 등)의 의료비지원 절차
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별도의 시스템에서 처리함
으로써 업무처리가 불편함.

결핵정보감
시체계

•결핵환자의 정보연계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연계가 어려워 업무처리가 불편함.

•결핵관리업무를 결핵감시체계시스템과 보건소표준
정보시스템에서 이중 처리하여,업무부담이 가중됨.

전염병정보망•보건소담당자의 경우 보고사안별로 별도의 ID 부여
받아 사용함으로써,업무처리가 불편함.

예방접종행정
지원사이트

•개인 예방접종력 등록 시 행정자치부의 주민번호와
연계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불편함.

•보건소표준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사업결과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업무부담이 가중됨.

•보건소 하위기관 및 민간병원 예방접종실적이 자동
연계 되지 않아 업무부담이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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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해해해외외외 EEEHHHRRR사사사례례례분분분석석석

가가가...해해해외외외 EEEHHHRRR사사사례례례조조조사사사

(((111)))영영영국국국의의의 사사사례례례
영국은 1998년 9월 NHS현대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NationalProgramme

forIT(NPfIT)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NPfIT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으로 향후 3년간 약 4조 6천억을 투자예정이며
향후 10년간 1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NPfIT에서는 2003년부터 10년간
30,000명 이상의 GP(일반 개원의)와 300군데 이상의 병원을 단일 보안
NHS(NationalHealthService)네트워크로 묶는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국민의
진료기록 및 건강정보를 서비스하고 의사,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한국보건
산업진흥원,2004).NHS(NationalHealthService)네트워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NHSnet을 통해 6,000개 이상의 GP들과 약 1,000개 정도의 다른 NHS
조직이 NHSnet에 연결(그림 2)되어 보건의료인 및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ichardso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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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영국 NPfIT의 가상적인 Healthcare목표

NPfIT의 주요내용은 일반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국가 NHS네트워크(www.nhs.uk)를 구축하며,국가 의료기록
서비스(Care Record Service)인 전자적 평생건강기록(lifelong,electronic
healthrecord)을 생성 및 유지하며,통합진료예약(e-booking),전자처방전
(e-prescription),PACS(영상저장전달시스템),진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평
가시스템을 제공한다(좌용권,2004).아래의 그림(그림 3)과 같이 전자건강
기록(EHR)은 환자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건 및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으로서,환자가 보건의료기관에서 서비스 받은 정보와 전자환자기록
(EPR)의 정기진료 결과들에 대한 정보가 집적된 것이다(김석일,2005).

국가건강기록국가건강기록국가건강기록국가건강기록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들들들들

인구집단인구집단인구집단인구집단
등록기록등록기록등록기록등록기록

국가적국가적국가적국가적 기반구조기반구조기반구조기반구조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보관소보관소보관소보관소

28개개개개
보건당국들보건당국들보건당국들보건당국들

304개개개개
일차진료일차진료일차진료일차진료 trusts 6천만천만천만천만 인구인구인구인구

35,000개개개개
일반일반일반일반 개원의들개원의들개원의들개원의들

320개개개개
이차진료이차진료이차진료이차진료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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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요람요람요람 무덤무덤무덤무덤

보안보안보안보안
entry 
point

장기적인전자건강기록(EHR)

병원전자환자기록(EPR)

E
P

R
E

P
R

보안보안보안보안
gateway
to EPR

요약요약요약요약
EPR
기록기록기록기록

E
P

R
E

P
R

E
P

R
E

P
R

E
P

R
E

P
R

E
P

R
E

P
R

일일일일
차차차차
진진진진
료료료료

종종종종
합합합합
병병병병
원원원원

이이이이
차차차차
진진진진
료료료료

일일일일
차차차차
진진진진
료료료료

이이이이
차차차차
진진진진
료료료료

그림 3.NHS의 평생 전자건강기록(EHR)

또한 NHS는 환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전화상담 NHSDirect온라인 웹 사이트(www.nhsdirect.nhs.uk)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NHSDirect에서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며 전화로는 의료상담이나 수진상담,긴급 시 사고 응급센터를 안내하고
웹 사이트에서는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정보와 건강에 관한 최신정보와
뉴스를 제공한다.웹 사이트 정보는 의료전문가에게 재검토되고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지경용 등,2004).아래의 그림(그림 4)과 같이
NHS에서는 환자에 대한 전자건강기록을 통하여 응급 및 일상적인 진료에 있
어서 약물부작용을 방지하는 등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최신
건강 및 의학정보 및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받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각종 보건정책 및 임상진료 개선,의학연구 등에 활용하는 EHR의 모델을
수립하였다(김석일,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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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기록전자건강기록전자건강기록전자건강기록전자건강기록전자건강기록전자건강기록전자건강기록
(EHHHHR)

보건정책보건정책보건정책보건정책

및및및및

사업사업사업사업개선개선개선개선

임상진료임상진료임상진료임상진료

개선개선개선개선

의학의학의학의학
연구연구연구연구

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
(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제외제외제외제외)

응급환자응급환자응급환자응급환자
진료진료진료진료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기록기록기록기록열람열람열람열람

일상적일상적일상적일상적
환자진료환자진료환자진료환자진료

환자정보의 공유

� 예: 약물알레르기가 있는
의식불명의 응급환자

환자정보의 공유

환자 Empowerment

� 의무기록

� 예약정보

� 처방정보

� 최신 건강/의학정보

그림 4.NHS의 평생 전자건강기록의 활용

(((222)))미미미국국국의의의 사사사례례례
미국은 NIH(NationalInstitutesofHealth)와 DHHS(Departmentof

Health&Human Servicesm)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DHHS에서 NHII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보건의료 및 민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개인적인 보건과 건강
정보를 제공받아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보건의료공급
자의 측면에서는 진료 시 환자정보를 제공 받고 임상의사결정을 지원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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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전문인들 측면에서는 인구집단의 보건영향요소 및 건강영향을 평
가하며 건강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교육연구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적극 추
진하고 있다.
2004년에 "향후 10년 안에 모든 미국 국민이 전자건강기록을 갖도록 하

겠다.“라는 목표로 조지부시 대통령의 정책추진의지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할
차관급의 국가의료정보조정관(National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Coordinator)를 신설하고 아래의 그림과 같은 NHII(TheNationalHealth
InformationInfrastructure)위원회(그림 5)를 구성하여 NHII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채영문,2003).

연방정부연방정부

주.지방정부주.지방정부

NHII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보험사와 구매자보험사와 구매자

표준개발기구표준개발기구

보건의료 공급자보건의료 공급자
정보기술산업정보기술산업

공동체조직

학술 및 연구조직학술 및 연구조직

소비자 단체

환자이익대변단체

소비자 단체

환자이익대변단체

그림 5.미국 NHII위원회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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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I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DHHS에서는 공공과 민간에 걸쳐 NHII를
구성하는 각 영역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개인보건,공공보건,의료공급자의
진행활동과 정보기술 개발 및 정보흐름을 지원하며 민간․공공의 회의 주관,
인프라 실행에 역할,우선순위 공감대를 형성하고,데이터 표준 개발,국제적
협력을 담당한다.한편,연방의회에서는 주 및 지방의 인구보건 정보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민간 영역 및 주․지방정부 내 보건 담당 인력들을 대상
으로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지원하며 보험사 사이의 정보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한 호환시스템 개발에 대한 공급자들의 투자를 지원하며 보
건의료 영역의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그리고 주 및 지방 차원의 데이터 취합,인구보건 차원에서 활용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연방보건 데이터 기구에서는 주 및 지
방정부,표준화 기구와 협조하여 데이터 보고 형식,전송방법 등 표준을 개
발한다.의료공급자와 보험사에서는 NHII규정을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감독 기능 등을 수행한다.소비자 및 환자 권리집단에서는 모든 인구집
단이 평등하게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권익집단이 표준개
발 등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한다.
NHII의 정보교류방식은 아래의 그림(그림 6)과 같이 연계체계형으로

LHII((TheLocalHealthInformationInfrastructure)에 환자의 의무기록 인덱
스를 기록하여 두고 이를 통하여 환자의 자료요구에 따라 병원의무기록,검
사결과,전문의 기록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즉시 생성하여 필요시 타
LHII로 제공하여 정보를 공유한다.이러한 NHII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로는
메시지 및 내용의 표준,EHR,소비자 건강정보시스템,진료지원시스템,통
신/네트웍 시스템,의사결정지원/교육,보안체계 구축이 있다(김석일,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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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의 의 무 기 록

인 덱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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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과 거 자 료
(즉 시 생 성 )

다른다른다른다른 LH II에서에서에서에서
보내 온보내 온보내 온보내 온 인증된인증된인증된인증된

질의질의질의질의

병 원 의 무기 록병 원 의 무기 록 검 사 결 과 전문 의 기 록

다른다른다른다른 L H II로로로로
환자환자환자환자 자료자료자료자료

전송전송전송전송

다른다른다른다른 L H II로로로로
환자환자환자환자 자료자료자료자료

전송전송전송전송

LHII systemLHII system

질의질의질의질의 결과결과결과결과질의질의질의질의 결과결과결과결과

환자환자환자환자 자료자료자료자료

요구요구요구요구

환자환자환자환자 자료자료자료자료

요구요구요구요구

전미국전미국전미국전미국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전미국전미국전미국전미국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다른다른다른다른 LHII다른다른다른다른 LHII

그림 6.미국 NHII시스템의 구조

한편,미국은 온라인을 통해 처방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다.특히 동 서비스는 만성 질환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으로 인해 동일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 의사의 확인을
받아 온라인으로 약을 주문하면 해당되는 약을 환자의 집까지 운송해 준다
(지경용 등,2004).

(((333)))호호호주주주의의의 사사사례례례

호주정부는 의료개혁의 핵심으로서 정보관리 및 정보통신기술(IM&ICT)의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2004년 NHIG(국립건강정보그룹)와 AHIC(건강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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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범국가적 핵심 IM&ICT의 활용/개발의 우선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
의 추진을 위해 NEHTA(NationalE-HealthTransitionAuthority)를 구성하였
다.NEHTA는 e-Health의 도입을 통한 의료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었
으며,범국가적 의료 IM&ICT우선추진과제의 자원과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호주의 EHR관련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HealthConnect이다.HealthConnect는

허가받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간의 보건정보의 안전한 수집,축적,교환을 위한
공유 가능한 EHR로 구성된 보건정보 네트워크(HIN)로서,중앙,주,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HealthConnectProgram Office에서 이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구현을 관리한다.2003년 비즈니스 아키텍처(현재 버전 1.9)와 시스템
아키텍처(1.0)가 발표되어 Tasmania,SouthAustralia,NorthernTerritory에
시범 구현하여 실제 상황에서 HealthConnect의 실현가능성을 실험하고 적절
한 모델을 도출하고 보다 큰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
흥원,2004).

나나나...해해해외외외 EEEHHHRRR사사사례례례 분분분석석석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의료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EHR체계 구축에 따른 보건의
료체계,목적,예산,EHR구조,활용방안 등을 비교하면 다음(표 2)과 같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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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영국과 미국의 EHR체계 비교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각기 다른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기 장점과 특색을 가지고 각 나라에 적합한 EHR추진방향에 따라 보건의료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먼저 보건의료제도 및 EHR정책추진의 목표와 목
적의 측면에서 볼 때,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는 공공보건기관

항항항목목목 영영영국국국 미미미국국국

보건의료제도-공공보건의료체계-무료의료보장
-공공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소비자가 건강보험을 선택

목 표
-NHS현대화
-환자들이 정보혁명의 혜택을
받도록 함

-향후 10년 안에 모든 국민이
전자건강기록을 갖도록 함

목 적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의료비용 절감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 향상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의료비용 절감
-생물학적 테러 대응능력 향상

투자 예산
-약 4조 6천억원(￡2.3억)투자
예정(향후 3년간)
-12조원(￡6억) 투자 계약(향
후 10년간)

-약 16조(＄140억)투자 예정
(향후 10년간)

추진체계 -영국의 보건부
-국가보건서비스(NHS)법제화

-국가보건의료정보조정관 신설
-NHII위원회 구성(정부,공급자,
소비자 단체 등)

주요 기능

-평생 전자건강기록 체계 구축
-통합진료예약시스템
-전자건강도서관 구축
-NHSDirect전화상담 및 포
탈정보서비스
-응급의료정보서비스
-임상연구 지원

-전자건강기록의 전자화
-언제 어디서나 보건의료정보
와 의사결정정보에 접근
-인터넷 원격진단
-전자처방전 및 온라인 약국
-의료비청구내역 확인서비스

EHR구조 -통합체계형 -연계체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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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시스템보다는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또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기능의 연계 및 활성화를 통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대국민서비스와 업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정책접근 방향으로 볼 때도 영국의 추진방향과 다소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추진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법제화는 우리나
라에도 EHR구축 시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미국의
차관급인 국가보건의료정보조정관 신설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
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정부,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소비자 단체,학계․
산업계 등으로 NHII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EHR체계
구축 시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주요기능 측면에서는 영
국의 평생 전자건강기록 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진료예약서비스,전화상담 및
포탈정보서비스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필요한 서비스 항목으로 검토할 수 있
겠으며,미국의 전자처방전 및 온라인 약국과 의료비청구내역 확인서비스 등
도 우리나라의 EHR체계의 주요 기능으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검토될 수
있겠다.마지막으로 EHR의 구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는 공공보건기관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및 시스템 성
능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영국의 모델에 보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두 나라에서 각각 적용하고 있는 통합체계형과 연계체계형의 장․

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3).시스템 성능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통합체계형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통합체계형의 경우 대량의 정보가 유
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미국의 연계체계형은 국가의 면적이 매우
넓고 국가적인 정보통신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코드가 없는 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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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표 3.EHR구조별 장․단점 비교

비비비교교교 통통통합합합체체체계계계형형형 연연연계계계체체체계계계형형형

장점
-정보관리의 편리성이 높음
-서비스의 개발․제공 우수
-타 기관과 정보교환 우수

-중앙 또는 지역의 데이터저장소
에 대량의 정보를 보낼 필요가
없음
-단위업무수행시신속한서비스가능

단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가
능성 존재

-정보교환 및 인증 등 절차가 복
잡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
-신속한 정보서비스 개발 및 제
공에 장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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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정정정보보보의의의 표표표준준준화화화

가가가...표표표준준준화화화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표준화란 부여된 조건 하에서 취적의 상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
기술,경제 등 분야에서 연속되는 응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으로
기술적인 내용,기타 자료 및 업무 등에 규칙,지침,정의 등으로 구성된
문서화된 약속이며,이것은 재료,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 등이 원래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ISO의 정의).즉,표준화는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고 관련자의 공동의 이해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다양화되는 것을
조정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표준화의 목적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향후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전후에 야기될 수 있는 호환성,확장성,적용성의 문제들을 사전에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표준화는 아래와 같이 크게 정보화 업무 측면과
정보화 기반 측면으로 나룰 수 있으며,유관기관간의 연계 시 원활한 정보
교류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첫째,정보화 기반
측면에서 표준화의 목적은 시스템의 용이한 요지보수,사용자의 편의성 제공,
일관성이 있는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시 시간단축 및 품질유지,
최신정보기술의 적용용이 등이 있다.둘째,정보화 업무 측면에서 표준화의
목적은 코드,서식 등 전산자료의 일관성 유지,업무 효율화 향상,정보 호
환성 향상,원활한 정보교류,통합된 업무절차 유지,정보의 중복관리 방지,
정보의 상호연계성 향상 등이다(채영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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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정정정보보보 표표표준준준화화화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보건의료정보의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자의 진료정보이다.
진료정보는 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의료인과
환자간의 의사소통 수단,의료인간의 의사소통 수단,그리고 보건당국의
의료정책 수립의 자료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정규원,2001).이러한
진료정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으로 보관되는데,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환자에게 시행한 검사,치료내용과 그 결과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서 환자에게 내려진 진단을 정당화하고 진료
사실과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어야 한다(강
성원,2003).이러한 의무기록이 정보화 추세에 따라 개방화되고 병․의원
에서 여러 보건의료인 간에 공유함으로써 연계진료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
정보의 교환 및 공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재 의무기록은
각 병원에 따라 병원정보시스템이나 병원 내규에 규정된 의무기록 작성지
침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기록,저장,관리되고 있어,관계기관 간 상호 정
보교류에 중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보건의료분야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건의료정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의 획득단계에서부터 용어,

진료내용,진료결과 등 모든 정보가 표준화되어야만 정보를 이용하려는 타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러한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는 진
료기록의 공유,의사결정지원,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하며 많은 잠재적 이
득을 제공한다(Ginneken,2002).보건의료정보를 축적하는 전자의무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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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위해서는 의료자료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며,데이터 표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면에서 요구된다(Dick,1991).
첫째,진료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표준이다.전자의무기록의 내용에 대

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표준이 개발되어야 한다.하나는 모든 전자의무기
록에 적용되는 최소자료 세트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의무기록의 특정한 종
류에 대한 내용 표준이다.
둘째,진료정보를 교환하는 교환 표준이다.다양한 개발업체들의 다양

한 기술과 기관이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자료가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자료 표현과 자료교환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시
키는 것이다.
셋째,진료정보를 표현하는 임상어휘 표준이다.전자의무기록에서 의료

정보의 효과적인 검색과 사용은 전자의무기록 내용이 임상소견과 임상문
제,절차,치료에 대해 명명하고 기술하는 것의 일관성에 달려있다.내용의
개발과 유포 및 우선순위 높은 데이터 항목의 효과적인 어휘통제의 기술은
주된 지적,기술적,기관적인 과제이다(최행정,2003).

다다다...국국국외외외 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정정정보보보 표표표준준준화화화 현현현황황황

세계의 대표적인 표준기구로는 ISO가 있다.ISO에서는 ISO Standard라
는 국제 표준을 제정하여 국제 제품들을 발표하고 있으며,보건의료정보의
표준을 다루는 ISO/TC215가 활동 중으로 5개의 WG(워킹구룹)으로 구성되
어 있다.ISO/TC 215는 ISO TKS하 190여개 기술위원회 중 하나로 1998
년 1월에 시작한 Non-imaging보건의료정보 표준을 정하였다.현재 22개



- 34 -

국의 참여-회원과 14개의 관찰-회원 국가가 활동 중이다.
ISO/TC215(HealthInformatics)는 5개의 WG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각각 활동영역이 구분되어 있다.첫째,WG1은 건강정보,의무기록 표준을
개발한다.둘째,WG2는 임상정보의 전달,의료기기간 통신,원무 및 행정
정보의 전달 표준을 개발한다.셋째,WG3는 건강개념을 표현하는 표준을
개발하고 메타용어체계를 포함하는 전문용어와 관련시스템에 관한 표준을
개발한다.넷째,WG4는 보건의료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다섯째,WG5는 건강카드의 보건의료분야 활용의 표준을 개발한다.
기타 국외의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기구로는 미국의 ASTM(American

SocietyforTestingandMaterial)과 HL7이 있다.ASTM은 1898년에 조직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표준 개발 단체로 134개 분과의 표준화위원회에서
검사방법,규격,분류방법,안내,용어 등의 광범위한 분야의 표준안을 개발
하고 있으며,보건의료분야의 구조,저장,보안,기밀,기능,상호 의사소통
과 연관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HL7은 1987년 미국 내 병원정보시스템
사용자,의료정보시스템 업체,관련학자 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ISO의 OSI표준안 제 7계층을 사용하여 의료정보시스템간의 자료교환,관리,
통합을 위한 표준의 제정 활동을 하고 있다.
EU의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기구는 CEN/TC 251이다.CEN/TC 251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유럽 30개국 15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유럽
의 보건의료 정보와 원격의료 표준화 개발의 조정 및 개발된 표준을 테스
트하는 조직이다.7개의 작업 구룹으로 나누어 정보모델,용어,보안,품질,
상호운영 기술 등 표준안을 개발하고 있다.호주의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기구는 NHDC(TheNationalHealthDataCommittee)이다.NHDC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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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호주보건장관 자문위원회에 설치되어 보건표준용어집과 ‘국가 보
건정보 최소 데이터 단위들’을 계속 개발 발전시키고 있다.
국외의 EHR관련 표준의 정립을 위하여 각 기관별 정의된 표준을 살

펴보면 다음(표 4)과 같다(이영성 & 채영문,2003).이중 대표적으로 ASTM
E1384의 EHRDataDictionaryResource의 정보항목을 살펴보면,인구학적
정보(112항목),동의서 정보(26항목),지불자 정보(16항목),의료제공자 정보
(36항목),문제목록(24항목),예방접종정보(14항목),환경적 위해 노출여부
(22항목),건강에 대한 과거력(69항목),신체관찰소견(46항목),처방 및 치료
계획(112항목),진단적 검사(32항목),투약(24항목),진료일자(7항목),진료정
보(352항목)가 있다.

표 4.표준 활동 기관별 정의된 표준현황

표준기관
파라미터 HHHLLL777 AAASSSTTTMMM EEE333111 CCCEEENNNTTTCCC222111555

메메메시시시지지지 전전전달달달 HL7버전 3
ASTM E1238
ASTM E1394
ASTM E1467

ENV13606-4

EEEHHHRRR객객객체체체모모모델델델 표준 없음 ASTM E1384 ENV13606-1,
ENV13606-2

용용용 어어어
LOINC
SNOMED
UMLS등

ICD-9
SNOMED 등 표준 없음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제 표준분류체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정은,2004)
ICD-10(InternationalStatisticalClassification ofDiseases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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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Problems)은 WHO가 발행한 것으로 1995년부터 사용하는 질병 및
사인 분류 체계이다.ICD-9CM(ICD-9ClinicalModification)은 ICD-9을
미국에서 수정한 것으로 질병 및 사인분류를 세분하였고 의료행위 분류도
포함되어 있으며,현재 우리나라에서 ICD-9CM 의료행위분류를 사용하고
있다.ICD-10AM(ICD-10AustralianModification)은 ICD-10을 호주에서
수정한 것으로 질병 및 사인분류를 세분하였다.ICPM(International
ClassificationofProceduresinMedicine)은 1976년에 WHO에서 발행하여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CPT(CurrentProcedural
Terminology)는 미국 AMA에서 의료행위 분류와 보험 상환을 위하여 만든
것이며,DSM-IV(DiagnosticandStatisticalManualofMentalDisorders)는
AmericanPsychiatricAssociation에서 만든 것으로 정신병의 분류와 진단,
통계를 위해 사용된다.NIC(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는 미국
IowaInterventionProject에서 정보교환,교육,연구를 위하여 개발한 간호
행위분류 표준이다.SNOMED(SystematizedNomenclatureinMedicine)는
CollegeofAmericanPathologist에서 질병,상해 및 사인과 의료행위 기술
을 위해 만든 분류이다.UMLS(UnifiedMedicalLanguageSystem)는 미국
NLM에서 1896년부터 의료분야의 정보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자료
원으로 부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90여재의 용어체
계를 통합하여 구축된 광범위한 의학용어체계 모델이다.한국표준의료행위
분류(KoreanClassificationofProceduresinMedicine)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행위 용어의 통일,보험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만든 분류체계이다
(김정은 2003).의학용어의 대표적인 표준인 UMLS와 SNOMED표준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강성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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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UMLS와 SNOMED의비교

고고고려려려사사사항항항 UUUMMMLLLSSS SSSNNNOOOMMMEEEDDD
용어의표현정도 양호 우수

사용자정의에따른용어의확장
가능성 양호 양호

한개념에대한유일코드사용 우수 중복발생

신규개념의수용도 매년갱신 주기적갱신
검색등사용의편의성 양호 양호

비용 무료사용 사용료지불

수용용어(2003년현재) 875,000concepts과
2,000,000terms

344,000concepts
이상

라라라...국국국내내내 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정정정보보보 표표표준준준화화화 현현현황황황

국내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활동은 한국 보건의료정보표준위원회에서 담
당하고 있다.1999년 ISO/TC 215의 참여-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세계표준을
개발하는데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사용
하고 있는 코드체계 중 KCD-4개 유일한 표준이며,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수
준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는 아직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보건

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보건의료정보표준을 제정을 추진하여
2005년 5월 보건기관 및 300병상 급에 적용 가능한 용어,코드,mapping에
대한 표준안(버전 1)의 최종 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동 표준안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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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우선 지역보건의료 정보화사업에 적용하여 전자의무기록(EMR)기
반의 보건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표준화위원회에서는 ICD-9-CM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분야,UNSPSC,

KMSPSC,식약청코드,건강보험코드 등을 통한 의료재료분야,LONIC 코드
를 바탕으로 진단검사 및 병리분야,그리고 보건소,의료기관,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통계용어분야,UMLS를 기반으로 한 의료용어분과,KST표준한의
학 용어와 WHO IST의 영어 및 중국어 버전을 기반으로 한 한방분야,
ICNP등을 바탕으로 간호용어분야 총 7개의 분야로 각 분야별 표준 제정안
제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표준화위원회에서는 동 표준안을 바탕으로
2006년까지 대학병원 급에 적용 가능한 보건의료표준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2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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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정정정보보보의의의 보보보안안안

가가가...정정정보보보보보보안안안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정보보안은 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처리,저장,전송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 고의 혹은 실수에 의한 불법적 노출,변조 및 파괴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시스템의 기밀성,무
결성,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첫째,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은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은 물리적 논리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하며
접근하게 된 경우라도 정보를 해독할 수 없어야 한다.둘째,정보의 무결성
(Integrity)은 정보변경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할 수
있어야 하며,의도적이지 않은 정보 손실이나 자연 재해 등까지 고려해서
정보의 잘 보호되어야 한다.셋째,정보의 가용성(usability)은 적절한 권한
과 방법으로 접근한 사람은 언제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보보안의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메시지 암호화는 TCP/IP 보안장치가 취약할 경우 제 3자가 IP

sniffing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 이용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따
라서 일반적으로 DES,IDEA,RC4등과 같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기밀성을 유지한다.또한,제3자에 의해서 불
법적인 메시지 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메시지 무결성은 메시지 인증코드를
생성하여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는 기법을 통해 제공된다.대표적인 알고리
즘으로 HMAC-MD5,HMAC-SHA-1등이 있다.



- 40 -

둘째,사용자 인증(Authentication)은 제 3자에게 자신이 진정한 사용자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메시지 인증은 이 메시지가 정당한 사용자로부
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메시지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
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인증방식은 사용자 ID/패스워드와 디지털 인증
서,생체인증(지문,홍채,정맥지도),카드/휴대폰 등이 있다.
셋째,접근제어(AccessControl)는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를 식별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이때 사
용자 인증뿐만 아니라 서버 인증을 포함한 상호인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상호인증은 X.509공개키 인증서를 이용한 방식이 대표적이다.
넷째,부인봉쇄(Non-repudiation)는 메시지의 송수신시 메시지를 전송여

부를 시스템을 통하여 제어함으로써 부인을 봉쇄할 수 있다.송신부인을
막기 위해 전자서명을 함께 사용한다.전자서명은 자신 이외에는 만들 수
없는 정보로써 두 개의 키 즉,전자서명 생성키와 전자서명 검증키 한 쌍
이 이용되는 보안 기법이다.수신 부인을 막기 위해서는 송신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자가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구현하면 가능
하다.
넷째,전자서명(Digitalsignature)은 개인의 고유성을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전자적 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이고 목적은 신뢰성 확보(내용의 위․
변조 및 신분 확인에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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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정정정보보보의의의 보보보호호호

보건의료정보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집된 자료들과 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 분석된 정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써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행위 및 치료경과에 따른 면밀한 관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의미한다.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6호는
보건의료정보라 함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동법 제3조 제1호는 보건의료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
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정규원,2001).
이러한 보건의료정보는 궁극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

생활 보호의 차원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특히 의료정보가 데이
터베이스에 집적되고 다수의 연구자 혹은 의료인들에 의해 무작위 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수

있겠다.첫째,의료정보는 건강증진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만 한다.둘째,
진료정보는 당해 환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진료정보를
획득한 자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셋째,개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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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자신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할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정보이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
다.넷째,의료정보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진다.다섯째,
의료정보에 관한 개인의 비밀은 국민건강,의학연구,건강보험 등의 필요성
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정규원,2001).

다다다...전전전자자자건건건강강강기기기록록록과과과 스스스마마마트트트카카카드드드

보건의료영역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전자건강기록을
위하여 스마트카드가 활용되어지고 있다.스마트카드는 구조별로 분류할
때 RF(RadioFrequency)카드로 비접촉식 카드로 버스 카드,아파트 출입
카드가 있고 접촉식 Contact카드가 있으며 혼합형 카드로 Combi카드와
Hybrid카드가 있다.기능별 분류로는 메모리 카드와 스마트카드가 있다.
스마트카드는 단 기능 카드와 다기능 카드가 있다.특히 보건의료영역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자건강카드를 고려할 있겠다.전자건강카
드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ISO 7816에서 지정한 카드
이다.전자건강카드는 의료기관시스템과 접목하여 개인기본 정보,응급 정
보,성인/노인 보건정보,모자 보건정보,학교보건정보,전자처방전 등을
IC카드 칩에 저장하여 검색,삭제,갱신을 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카드이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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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스마트카드의 내부구조

현재 Magnetic Card는 많은 병원에서 진찰카드로 발급되고 있다.
OpticalCard는 백병원 X-Ray등에서 사용하였으나 확산은 실패했다.IC
Card는 수원시내 보건소,강동성심병원,베스트팀 그룹 병원,계명대 동산
의료원,전자의료보험카드 컨소시엄,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의료
원,원주기독병원,이대병원,한양대병원,연세대병원,이지호스피탈 그룹
등이 사용하고 있다(이기한,2003).



- 44 -

666...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정정정보보보보보보호호호관관관련련련 법법법․․․제제제도도도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서비스 이용자들의 진
료기록 등을 이전의 보건기관 중심이 아닌 이용자 개개인 중심으로 정보를
축적 및 공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
보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으로 상호 전달이 가능하고 적절한 보안대책과
조치가 없을 경우,환자 사생활 침해의 개연성이 증가되고 동시에 대량의
환자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으로 환자 개인 정보의 대량노출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로 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상호
작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므로 EHR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물리적인 보안도 중요하지만,먼저
법․제도적으로 철저한 보호/보안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자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정보 보호관련 국외의 법․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미미미국국국의의의 HHHIIIPPPAAAAAA규규규정정정

미국은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정보의 교환과 처리에 있어 책임
과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HIPAA(HealthInsurancePortabilityand
AccountabilityAct)를 국회에서 1996년 8월에 법률화하였다.HIPAA의 목
적은 의료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프라이버시 통제권을 보장하여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규제 대상은 데이터 상호교환 표준 (DataInterchangeStandards),
데이터 보안 (DataSecurity),환자의 프라이버시(PatientPrivac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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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의료보험기관,보건의료제공자,보건기관,보건의료정책 기획/
입안자,보건의료관련 산업 종사자,의학/보건학 관련 연구소/대학 등이
있다.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보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
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건의료정보의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HIPAA 규제방안은 개인과
조직,조직의 책임자에게 최고 $250,000의 상당한 벌금과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강력한 제제조치가 포함하고 있다.가이드라인은
워크샵을 개최하여 해당 워크샵의 Scope를 정한 뒤 RFI를 모든 대학병원에
발송한 후,취합된 정보를 모아서 HIPAA 규제방안에 근거한 초안을 작성
하고,각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다.주요 참가자는 주요대학병
원 책임자로 Duke,EmoryU,JohnsHopkins,Oregon,Osaka,Tufts,Yale
등이 있다.

나나나...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정정정보보보의의의 소소소유유유권권권

미국의 경우 의무기록의 소유권은 그 정보를 작성한 의료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물적 형태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그러나 그 매체가 포함하고 있는 환자정보의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고,환자정보의 내용의 소유는 환자에 속한 것으로 한다.그리하여 일부
주는 환자 정보는 법정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밖으로 내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의료기관에게 물적 형태의 개인의료정보 소유권을 인정
하는 근거는 의무기록이 환자진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법
적인 자료로서 의료의 거래에 있어서 의료인과 환자를 동시에 보호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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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록에 기록된 자료는 의료종사자들의 진료의 질 보장,평가,향상을 위
한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료수행에 대한 증거가 되며,
보험청구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의료기관이 보유하여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21조에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

부,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
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의료기관이 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
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의료법 상 의무기록의 작성 및 보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작성된 의무기록에 관한 의료기관의 권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겠다(김정은,2003).

다다다...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정정정보보보의의의 열열열람람람

미국의 현행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환자의 알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정보공개의 이유는 의무기록에 기록된 환자 자신의 정보를
알고,이 정보가 제3자에게 주어졌을 때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에 대한 알 권리를 보호한다.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며,환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로 건강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환자가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비용을 지
불하였으므로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에 접근함이 타당하다는 접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20조에서 환자나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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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환자의 진료 상 필요에 따라 다른 의료기
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
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라라라...정정정보보보의의의 제제제333자자자 공공공개개개

HIPAA의 경우,진료정보를 진료,의료보험 청구 등을 제외한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 시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구해야 하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의 정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환자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변수
가 제외된 정보는 자유로이 사용되고 공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정보주체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
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며 그 대상은 온라인상에서의 민간의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보관,유통
에 모두 적용된다.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가 그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
지 않는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김정은,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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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이 연구에서는 2005년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
구축과 관련된 보건기관 종사자,의료기관 종사자,정부기관 종사자,학계 및
IT업계 종사자,지역주민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전자메일,우편
으로 실시하여 총 320매를 회수하였다.회신된 설문지는 보건기관 종사자가 126
명(41.45%),지역주민 등이 42명(13.82%),의료기관 종사자가 40명(13.16%),정
부정책기관 종사자가 35명(11.51%),IT 및 보건의료산업체 종사자가 34명
(11.18%),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가 27(8.88%)이었다.
설문대상은 크게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자하게 될

보건기관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있으며,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수혜자인 보건소이용자 등 지역주민,그리고 동 사업을 추진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정책수립 측면에서 활용하게 될 정부기관 종사자,동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 및 개발측면에서 활용하게 될 학계와 IT등 보건의
료산업계 종사자로 구분하였다.보건기관 종사자로는 보건소,보건지소,보
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보건기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의
료기관 종사자는 몇몇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정부기관 기관종사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
로 하였다.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종사자와 보
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e-health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의료분야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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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IT등 산업계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정보화사업과 관계하는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주민은 동 설문기간 동안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되,보건의료서비스의 정책대상자인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은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 구축에 따른 관계자들의 정보의

축적과 활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설문을 하였고,설문문항은
크게 4부문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보화 수준 등에 대한 인식 3문항,
EHR구축과 관련된 이점,장애요인,선행조건에 대한 인식 3문항,그리고
정보의 축적과 공유 및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인식 6항목,EHR체계 구
축의 필요성과 참여의사,기대효과의 동의정도에 대한 태도 3항목,EHR
체계 구축에 대한 적정시기에 대한 인식 1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에 대한 인식도,EHR체계 구축의 필요성,참여

의사,기대효과의 동의정도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의 연속변수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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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분분분석석석의의의 틀틀틀

그림 8.연구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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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첫째,설문대상자의 연령,성별,교육수준,거주지역,종사자 유형,종사자

자격구분,보건소이용정도,정보화 수준으로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
한다.

둘째,각 문항별 설문항목의 결과를 항목별로 종합하여 각 하부 항목별
도수,평균,표준편차를 측정하여 이슈들을 나열한다.

셋째,제반 독립변수 중 종사자 유형/지역주민별 및 종사자 자격구분별을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과 태도,정보의 축적 및
공유방안 등에 대한 관계를 X2분석 및 t-test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정보화수준 등 연속변수들에 대한 관계성은 분석분석(ANOVA)과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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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결결결 과과과

111...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가가가...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분분분석석석

표 6.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표

항항항목목목 구구구분분분 빈빈빈도도도(((비비비율율율%%%)))
연 령(n=308) 36±8세

성 별(n=308) 남자 117(37.99)
여자 191(62.01)

교육정도
(n=285)

초졸 이하 2(0.65)
중졸 2(0.65)
고졸 22(7.17)
대학교(대학)졸 206(67.10)
대학원졸 75(24.43)

거주지역
(n=317)

서울특별시 89(28.90)
인천광역시 21(6.82)
대전광역시 26(8.44)
광주광역시 27(8.77)
대구광역시 45(14.61)
울산광역시 1(0.32)
부산광역시 2(0.65)
경기도 33(10.71)
강원도 23(7.47)
충청남도 31(10.06)
경상북도 9(2.92)
전라남도 10(0.32)

직업분야
(n=304)

보건기관 종사 126(41.45)
의료기관 종사 40(13.16)
정부정책기관 종사 35(11.5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 27(8.88)
ITㆍ보건의료산업체종사 34(11.18)
지역주민 등 기타 4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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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는 총 317명이며,평균나이는 36세로 구성되었으며,남자가
117명(38%),여자가 191명(62%)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교육 수준은 대학교
(대학)졸업자가 206(67%),대학원졸 75명(24%)으로 대상자의 91%이상이 대
학교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거주지역은 서울,대구,경기,충남,광주,대전,강원 등으로 비교적 전국

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직업군별로는 보건기관 종사자 126명(41%),의료
기관 종사자 40명(13%),보건소이용 지역주민을 포함한 기타 지역주민 42
명(14%),정부기관 종사자 35명(11.5%),IT및 보건의료산업체종사자가 34
명(11%),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27명(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수준은 중상 157명(51%),중하 92(29%),상 47(15%),하 11(3.5%)의

순으로 50%이상이 중상으로 응답하였다.보건서비스 이용정도는 가끔 이
용한다가 116명(38%),이용한 적은 있으나 최근은 없다가 88명(28%),전혀
없다가 58명(10%),자주 이용한다가 40명(13%)의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
포하였다.

정보
활용능력
(n=307)

상(SQL,html문서 등 프로그램 가능) 47(15.31)
중상(엑셀,파워포인트 등 OA 사용가능) 157(51.14)
중하(워드,업무용프로그램,이메일 사용) 92(29.97)
하(워드 조금,이메일 사용 못함) 11(3.58)

보건서비스
이용정도
(n=304)

전혀 없다. 58(10.08)
이용한 적은 있으나 최근은 없다. 88(28.95)
가끔 이용한다. 116(38.16)
자주 이용한다. 40(13.16)
기 타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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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양상 분석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자격구분은 간호사 67명(37.8%),약사․보건의
료기사 38(21.4%),보건사업요원 등 기타 33(18.6%),전산․행정적 25(14%),
의사 14(7.9%)의 순으로 나타났다.근무지형태는 보건소 127(77%)로 가장
많았고,종합병원 21명(12.8%),의원 10명(6%)이고 다음으로 보건지소와 진
료소가 각각 2명(1%),병원이 1(1%)의 순으로 나타났다.직급의 경우 보건
소장이나 병의원의 장,과장이나 부장,실장 등 간부급이 18명(15%)으로 나
타났고,기타 업무담당자급이 105명(85%)으로 나타났다.근무경력은 평균
165개월(13년 7개월)로 근무경력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항항목목목 구구구분분분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자격구분 의사 14(7.91)
간호사 67(37.85)
약사․보건의료기사 38(21.47)
전산․행정직 25(14.12)
기타 33(18.64)

근무지형태 보건소 127(77.44)
보건지소 2(1.22)
보건진료소 2(1.22)
의원 10(6.10)
병원 1(0.61)
종합병원 21(12.80)

직 급 보건소장이나 병의원의 장 9(7.32)
과장이나 부장,실장급 9(7.32)
계장 11(8.94)
담당 59(47.97)
간호직․보건직 7급 3(2.44)
의료기술직7급 2(1.63)
별정직6급 3(2.44)
7급 3(2.44)
8급 6(4.88))
직원 4(3.26)
연구원 14(11.38)

근무경력 165±13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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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지지지역역역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 EEEHHHRRR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과과과 태태태도도도 조조조사사사결결결과과과

표 8.종사자 유형별 보건의료정보화 수준에 대한 인식분석표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산산산
업체업체업체업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우리나라
보건의료수
준

에 대한
인식

매우 낮은 편 13
(10.48)

8

(20.00)

4
(11.43)

5
(18.52)

7
(20.59)

4
(9.52)

41
(13.58)

낮은 편 44
(35.48)

10
(25.00)

15
(42.86)

10
(37.04)

10
(29.41)

19

(45.24)

108
(35.76)

보통(중간/그저그
런편)

54
(43.55)

15
(37.50)

15
(42.86)

9
(33.33)

15
(44.12)

16
(38.10)

124
(41.06)

높은 편 11
(8.87)

6
(15.00)

1
(2.86)

3
(11.11)

1
(2.94)

3
(7.14)

25
(8.28)

매우 높은 편 2(1.61) 1
(2.50)

0
(0.00)

0
(0.00)

1
(2.94)

0
(0.00)

4
(1.32)

n 124 40 35 27 34 42 302

이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
야

정보시스템

전혀 없다. 31
(26.96)

5
(12.50)

8
(23.53)

3
(11.11)

7
(20.59)

19
(45.24)

73
(25.00)

OCS
(처방전달시스템)

61
(53.04)

31
(77.50)

25
(73.53)

22
(81.48)

27
(79.41)

21
(50.00)

187
(64.04)

PACS(의료영상
저장전달시스템)

35
(30.43)

29
(72.50)

23
(67.65)

20
(74.07)

22
(64.71)

10
(23.81)

139
(47.60)

EMR(전자의무기
록)시스템

50
(43.48)

28
(70.00)

23
(67.65)

21
(77.78)

24
(70.59)

8
(19.05)

154
(52.74)

EHR(전자건강기
록)시스템

24
(20.87)

17
(42.50)

11
(32.35)

9
(33.33)

21
(61.76)

6
(14.29)

88
(30.14)

n 115 40 34 27 34 42 292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정
보
시스템

전혀 없다. 51
(45.95)

7
(17.50)

20
(58.82)

12
(48.00)

14
(42.42)

25
(64.10)

129
(45.74)

OCS
(처방전달시스템)

40
(36.04)

31
(77.50)

12
(35.29)

9
(36.00)

17
(51.51)

13
(33.33)

122
(43.26)

PACS(의료영상
저장전달시스템)

11
(9.91)

22
(55.00)

7
(20.59)

5
(20.00)

7
(21.21)

6
(15.38)

58
(20.57)

EMR(전자의무기
록)시스템

26
(23.42)

17
(42.50)

8
(23.53)

10
(40.00)

5
(15.15)

2
(5.13)

68
(24.11)

EHR(전자건강기
록)시스템

18
(16.22)

6
(15.00)

0
(0.00)

2
(8.00)

3
(9.09)

2
(5.13)

31
(10.99)

n 111 40 34 25 33 39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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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종사자 유형별로 조사할 때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에 대하여 전체 302명중 124명(41%)이 보통,108명(35.7%)이 낮은
편,41(13.5%)이 매우 낮은 편,4명(1%)이 매우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비교적 보건기관과 정부기관,산업계에서는 보통인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학계와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ANOVA 분석 결과,종사자 유형별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46).
이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보시스템의 경우 전체 292명중 187명

(64%)이 OCS시스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139명(47.6%)이 EMR시스
템,139명(47.6%)이 PACS시스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그리고 EHR시
스템에 대하여 88명(30%)이 인식하고 있으며,73명(25%)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는 조사대상자의 종사자 유형별로 비교할 때 유사한 수
준이었다.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경우 전체 282명중 129

명(45.7%)이 전혀 경험이 없고,122명(43%)이 OCS시스템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68명(24%)이 EMR시스템으로 응답했고,31명(10.9%)이
EHR시스템을 이미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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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자격 유형별 보건의료정보화 수준에 대한 인식분석표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에 대한 인식

매우 낮은 편 4
(30.77)

11
(16.42)

4
(10.81)

3
(12.00)

3
(9.09)

25
(14.28)

낮은 편 2
(15.38)

19
(28.36)

13(35.1
4)

8
(32.00)

14
(42.42)

56
(32.00)

보통(중간/그저그런편) 4
(30.77)

29
(43.28)

16
(43.24)

12
(48.00)

13
(39.39)

74
(42.28)

높은 편 2
(15.38)

7
(10.45)

4
(10.81)

2
(8.00)

2
(6.06)

17
(9.71)

매우 높은 편 1
(7.69)

1
(1.49)

0
(0.00)

0
(0.00)

1
(3.03)

3
(1.71)

n 13 67 37 25 33 175

이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보시스템

전혀 없다. 3
(23.08)

9
(14.75)

6
(16.22)

8
(33.33)

14
(45.16)

40
(24.10)

OCS
(처방전달시스템)

10
(76.92)

39
(63.93)

25
(67.57)

14
(58.33)

10
(32.26)

98
(59.04)

PACS(의료영상저장
전달시스템)

10
(76.92)

25
(40.98)

20
(54.05)

10
(41.67)

2
(6.45)

67
(40.36)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8
(61.54)

34
(55.74)

18
(48.65)

11
(45.83)

10
(32.26)

81
(48.80)

EHR(전자건강기록)
시스템

3
(23.08)

19
(31.15)

9
(24.32)

9
(37.50)

7
(22.58)

47
(28.31)

n 13 61 37 24 31 166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전혀 없다. 5
(38.46)

16
(26.67)

11
(31.43)

14
(58.33)

20
(66.67)

66
(40.74)

OCS
(처방전달시스템)

8
(61.54)

28
(46.67)

20
(57.14)

9
(37.50)

8
(26.67)

73
(45.06)

PACS(의료영상저장
전달시스템)

7
(53.85)

14
(23.33)

8
(22.86)

4
(16.67)

2
(6.67)

35
(21.60)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8
(61.54)

19
(31.67)

11
(31.43)

2
(8.33)

4
(13.33)

44
(27.16)

EHR(전자건강기록)
시스템

1
(7.69)

16
(26.67)

2
(5.71)

0
(0.00)

5
(16.67)

24
(14.81)

n 13 60 35 24 3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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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자격유형별로 조사할 때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
건의료 수준에 대하여 전체 175명중 74명(42%)이 보통,56명(32%)이 낮은 편,
25명(14%)이 매우 낮은 편,17명(9.7%)이 높은 편,3명(1.7%)이 매우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ANOVA 분석 결과 자격유형별에 따라 우리나라 보
건의료분야 정보화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95).
이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보시스템의 경우 전체 166명중 98명

(59%)이 OCS시스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81명(48.8%)이 EMR시스템,
67명(40%)이 PACS시스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그리고 EHR시스템에
대하여 47명(28%)이 인식하고 있으며,40명(24%)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는 조사대상자의 자격유형별로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었다.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경우 전체 162명중 73명

(45%)이 OCS시스템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66명(40.7%)이
전혀 경험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고,44명(27%)이 EMR시스템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어,이는 일반 국민들이 제외된 경우이므로
전혀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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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보건기관 종사자들의 보건소정보시스템에 대한 불편 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현 보건소
정보시스템
이용 시
불편사항

Help서비스,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지원

미흡
5

(50.00)
16

(28.07)
14

(48.28)
8

(40.00)
11

(39.29)
54

(37.50)

각종 보고통계를 위한
수작업 과다

2
(20.00)

23
(40.35)

9
(31.03)

5
(25.00)

8
(28.57)

47
(32.64)

보건사업,민원서비스
등 시스템의 기능 미흡

3
(30.00)

16
(28.07)

6
(20.69)

3
(15.00)

8
(28.57)

36
(25.00)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기능 미흡
6

(60.00)
40

(70.18)
14

(48.28)
13

(65.00)
15

(53.57)
88

(61.11)

잦은 다운 등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성능 저하

3
(30.00)

20
(35.09)

9
(31.03)

3
(15.00)

11
(39.29)

46
(31.94)

n 10 57 29 20 28 144

보건기관 종사자들 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재 보건소정보시스템
사용 시 불편사항에 대하여 유관시스템과의 연계기능 미흡을 88명(61%),
Help서비스 등 유지보수 지원기능의 미흡이 54명(37%),보고통계를 위한
수작업 과다가 47명(32.6%),잦은 다운 등 시스템 성능 저하가 46명(31.9%)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따라서 향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모델 설정
시 유관기관 정보연계 및 Help서비스 등 지원기능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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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종사자 유형별 EHR 체계 구축의 이점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우리나라
지역보건
의료
기관에
EHR
체계가
구축될
때

생기는
이점

전자적 행정,민원,
진료업무의 과오 방지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37
(30.58)

14
(35.00)

13
(37.14)

19
(37.04)

17
(50.00)

22
(52.38)

113
(37.79)

관계기관과 전자적
정보교류로 진료의
연계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절감

60
(49.59)

26
(65.00)

13
(37.14)

13
(48.15)

18
(52.94)

19
(45.24)

149
(49.83)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만성질환 등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의 건강 수준

향상

53
(43.80)

16
(40.00)

16
(45.71)

14
(51.85)

18
(52.94)

17
(40.48)

134
(44.82)

보건기관의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업무부담
감소

43
(35.54)

6
(15.00)

7
(20.00)

2
(7.41)

1
(2.94)

5
(11.90)

64
(21.40)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보안체계

강화
7

(5.79)
4

(10.00)
5

(14.29)
1

(3.70)
1

(2.94)
11

(26.19)
29

(9.70)

보건의료통계의
전자적 생산,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 활성화

34
(28.10)

11
(27.50)

14
(40.00)

12
(44.44)

10
(29.41)

8
(19.05)

89
(29.77)

보건의료 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7
(5.79)

5
(12.50)

3
(8.57)

3
(11.11)

1
(2.94)

1
(2.38)

20
(6.69)

n 121 40 35 27 34 42 299

※ 각 항목별 가장 중요한 2개씩 선택하도록 하였음.

종사자 유형별로 총 299명을 대상으로 EHR체계 구축에 대한 이점(기
대효과)을 조사한 결과,관계기관과 전자적 정보교류로 진료의 연계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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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국민의료비 절감이 149명(49.8%)으로 제일 높았으며,맞춤형 건강정
보 제공 및 만성질환 등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의 건강 수준 향상이 134명
(44.8%),전자적 행정,민원,진료업무의 과오 방지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
상이 113명(37%)등의 순서로 높게 조사됐다.
보건기관 종사자의 경우 타 구룹에 비하여 보건기관의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업무부담 감소를 다소 높은 이점으로 선택하였으며,
정부기관 종사자와 학계 종사자의 경우 보건의료통계의 전자적 생산,활용
을 통한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 활성화를,그리고 지역주민은 전자적 행정,
민원,진료업무의 과오 방지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타 구룹에 비하
여 보다 높게 이점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각 구룹별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사자 자격 유형별로 조사할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부록 표 2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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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종사자 유형별 EHR체계 구축의 우려사항에 대한 인식분석표

종사자 유형별로 총 300명을 대상으로 EHR체계 구축에 대한 예상되는
우려사항을 조사한 결과,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문제가 201명(67%),보건의
료분야 정보표준화의 미흡이 125명(41.6%),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63명
(21%)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문제는 모든 구룹에서
동일하게 우선순위가 높았다.의료기관과 정부기관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문제를 타 구룹에 비하여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정부기관과 학계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우리나라
지역보건
의료기관
에 EHR
체계
구축 시
예상되는
우려사항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16

(13.11)
13

(32.50)
10

(28.57)
7

(25.93)
6

(17.65)
11

(26.19)

63
(21.00)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문제

85
(69.67)

28
(70.00)

24
(68.57)

17
(62.96)

20
(58.82)

27
(64.29)

201
(67.00)

보건의료분야
정보표준화의 미흡 37

(30.33)
12

(30.00)
19

(54.29)
17

(62.96)
23

(67.65)
17

(40.48)
125

(41.67)

정보시스템 등
투자비용의 과다 소요 20

(16.39)
15

(37.50)
3

(8.57)
4

(14.81)
5

(14.71)
9

(21.43)
56

(18.67)

보건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14
(11.48)

3
(7.50)

2
(5.71)

0
(0.00)

0
(0.00)

3
(7.14)

22
(7.33)

사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거부감 10

(8.20)
3

(7.50)
2

(5.71)
3

(11.11)
3

(8.82)
6

(14.29)
27

(9.00)

통신네트워크 등 기초
인프라 미비 31

(25.41)
1

(2.50)
8

(22.86)
4

(14.81)
7

(20.59)
4

(9.52)
55

(18.33)

바이러스 등 시스템
장애에 따른 업무마비 29

(23.77)
4

(10.00)
2

(5.71)
2

(7.41)
3

(8.82)
6

(14.29)
46

(15.33)

n 122 40 35 27 34 4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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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체 종사자의 경우 표준화 문제를 타 구룹에 비하여 다소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지역주민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타 구룹에 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동 설문조사에서는 의료기관,보건
기관,정부기관 종자사들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래의 표와 같이 자격유형별로 조사할 때 의사의 경우 타 구룹

에 비하여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종사자 자격
유형별로 조사하면 아래와 같다(표 13).

표 13. 자격 유형별 EHR체계 구축의 우려사항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우리나라
지역보건의
료기관에
EHR

체계구축 시
예상되는
우려사항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6
(46.15)

12
(18.18)

4
(10.53)

4
(16.00)

4
(12.90)

30
(17.34)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문제

10
(76.92)

47
(71.21)

29
(76.32)

14
(56.00)

18
(58.06)

118
(68.21)

보건의료분야
정보표준화의 미흡

4
(30.77)

20
(30.30)

12
(31.58)

12
(48.00)

10
(32.26)

58
(33.53)

정보시스템 등
투자비용의 과다 소요

4
(30.77)

14
(21.21)

7
(18.42)

7
(28.00)

6
(19.35)

38
(21.97)

보건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1
(7.69)

8
(12.12)

3
(7.89)

1
(4.00)

3
(9.68)

16
(9.25)

사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거부감

1
(7.69)

3
(4.55)

4
(10.53)

4
(16.00)

2
(6.45)

14
(8.09)

통신네트워크 등 기초
인프라 미비

0
(0.00)

14
(21.21)

6
(15.79)

3
(12.00)

13
(41.94)

36
(20.81)

바이러스등 시스템
장애에 따른 업무마비

0
(0.00)

15
(22.73)

8
(21.05)

5
(20.00)

5
(16.13)

33
(19.08)

n 13 66 38 25 3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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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종사자 유형별 EHR 체계 구축의 선행조건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지역보건
의료기관
에 EHR
체계구축
위한

선행요건

강력한 추진 의지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

47
(39.17)

20
(51.28)

10
(28.57)

6
(22.22)

15
(44.12)

18
(42.86)

116
(39.06)

사용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28
(23.33)

11
(28.21)

10
(28.57)

10
(37.04)

7
(20.59)

10
(23.81)

76
(25.59)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37
(30.83)

13
(33.33)

15
(42.86)

12
(44.44)

17
(50.00)

14
(33.33)

108
(36.36)

진료정보의
보안/인증체계 구축

52
(43.33)

15
(38.46)

11
(31.43)

10
(37.04)

9
(26.47)

20
(47.62)

117
(39.39)

보건의료분야
정보표준 마련

49
(40.83)

13
(33.33)

20
(57.14)

10
(37.04)

17
(50.00)

16
(38.10)

125
(42.09)

통신네트워크 등
인프라 확충

22
(18.33)

6
(15.38)

4
(11.43)

4
(14.81)

3
(8.82)

6
(14.29)

45
(15.15)

n 120 39 35 27 34 42 297

종사자 유형별로 총 297명을 대상으로 EHR체계 구축을 위하여 선행
되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보건의료분야 정보표준 마련이 125
명(42%)로 가장 높았고,진료정보의 보안/인증체계 구축이 117명(39%),강
력한 추진 의지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116명(39%),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이 108명(36%)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주민과 보건기관 종사자의 경우 진료정보의 보안/인증체계 구축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정부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표준 마
련을,의료기관 종사자는 강력한 추진 의지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학계
및 산업체는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을 각각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격 유형별로 조사할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부록

표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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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종사자 유형별 정보축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보 건 기

관 이용

자 별 로 

누 적 관

리가 필

요한 보

건 의 료

정보 

건강검진결과 109
(94.78)

35
(92.11)

30
(96.77)

27
(100.00)

31
(96.88)

38
(97.44)

270
(95.74)

만성질환자(고

혈압 등)의 

각종 검사결과

115
(98.29)

38
(97.44)

33
(100.00)

27
(100.00)

31
(96.88)

41
(97.62)

285
(98.62)

진료기록(진단, 

증세, 

결과소견, 

처방, 

치료기록)

106
(93.81)

33
(86.84)

30
(96.77)

25
(92.59)

27
(96.48)

35
(92.11)

256
(93.09)

건강행태(음주, 

운동 등 

행동에 관한 

데이터)

93
(80.17)

25
(65.79)

18
(56.25)

19
(70.37)

20
(68.97)

29
(76.32)

204
(72.86)

투약정보 108
(88.52)

37
(92.50)

33
(94.29)

25
(92.59)

30
(91.18)

36
(87.80)

269
(91.19)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 

관리정보

114
(94.21)

38
(95.00)

29
(87.88)

24
(88.89)

32
(96.97)

39
(95.12)

276
(93.56)

보험, 의료비 

청구내역

78
(67.24)

23
(60.53)

15
(46.88)

16
(59.26)

12
(41.38)

23
(58.97)

172
(61.21)

환자 가족의 

병력, 유전적인 

정보

89
(74.17)

28
(71.79)

28
(84.85)

20
(74.07)

23
(76.67)

31
(77.50)

219
(75.78)

태아기, 출산, 

소아기의 

진료정보

106
(84.13)

34
(85.00)

25
(71.43)

18
(66.67)

22
(64.71)

33
(78.57)

238
(78.29)

환자의 면역, 

알레르기 반응

110
(87.30)

37
(92.50)

31
(88.57)

24
(88.89)

31
(91.18)

40
(95.24)

273
(89.80)

환자의 

사인(死因) 

정보

80
(63.49)

30
(75.00)

24
(68.57)

18
(66.67)

17
(50.00)

26
(61.90)

195
(64.14)

n 126 40 35 27 34 42 304

종사자 유형별로 총 304명을 대상으로 EHR체계 내 정보축적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만성질환자(고혈압 등)의 각종 검사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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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대한 축적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다음으로 예방접
종 등 보건사업 관리정보,환자의 면역정보 및 알레르기 반응정보,건강검
진결과,투약정보,진료기록(진단,증세,결과소견,처방,치료기록)정보,태
아기․출산․소아기의 진료정보,환자가족의 병력․유전적인 정보,건강행
태(음주,운동 등 행동에 관한 데이터)정보,환자의 사인(死因)정보,보험․
의료비 청구정보의 순서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16. 종사자 유형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공 공 보

건 의 료

기 관 간 

공 유 가 

필 요 한 

진 료 정

보(본인

동의)

주민등록사항 

등(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등)

87
(70.16)

24
(60.00)

18
(51.43)

17
(62.96)

20
(58.82)

26
(61.90)

192
(63.58)

보험사항(보험유형 

및 진료비 

지불내역)

70
(56.45)

22
(55.00)

16
(45.71)

15
(55.56)

21
(61.76)

20
(47.62)

164
(54.30)

보건기관 

방문정보(진료일, 

진료기관, 진단명)

81
(65.32)

27
(67.50)

25
(71.43)

20
(74.07)

19
(55.88)

26
(61.90)

198
(65.56)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검진 

정보

79
(63.71)

29
(72.50)

24
(68.57)

20
(74.07)

24
(74.59)

26
(61.90)

202
(66.89)

검사결과정보(임상

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

98
(79.03)

28
(70.00)

29
(82.89)

23
(85.19)

29
(86.29)

31
(73.81)

238
(78.81)

진료상세정보(진단

명, 진료소견, 

처방내역 등)

90
(72.58)

22
(55.00)

25
(71.43)

24
(88.89)

26
(76.47)

32
(76.19)

219
(75.52)

환자의 투약정보 85
(68.55)

26
(65.00)

24
(68.57)

23
(85.19)

26
(76.47)

29
(69.05)

213
(70.53)

환자의 면역, 

알레르기 정보

92
(74.19)

34
(85.00)

20
(57.14)

18
(66.67)

24
(70.59)

29
(69.05)

217
(71.85)

n 124 40 35 27 34 4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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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유형별로 총 302명을 대상으로 EHR체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검사결과정보(임상병리검사,방사
선검사 등)대한 공유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다음으로 진
료상세정보(진단명,진료소견,처방내역 등),환자의 면역․알레르기 정보,
환자의 투약정보,보건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검진정보,보
건기관 방문정보(진료일,진료기관,진단명),주민등록사항 등 주민정보(주
민등록번호,주소,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등),환자의 보험정보(보험유형
및 진료비 지불내역)의 순서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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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종사자 유형별 연계필요정보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지역보

건의료

분 야 

E H R 

체계를 

통 해 

연계가

필요한 

정보

시․군․구의 

지역주민 정보

74
(60.16)

20
(50.00)

15
(44.12)

20
(74.07)

70
(51.52)

21
(52.50)

167
(56.23)

건강보험공단 및 

사업장의 건강검진 

정보

81
(65.85)

31
(77.50)

27
(79.41)

24
(88.89)

27
(81.82)

28
(70.00)

218
(73.40)

타 보건기관의 

환자진료 정보
82

(66.67)
31

(77.50)
21

(61.76)
21

(77.78)
28

(84.85)
28

(70.00)
211

(71.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정보, 복지정책 

D/B 정보

80
(65.04)

25
(62.50)

20
(58.82)

20
(74.07)

27
(81.82)

25
(62.50)

197
(66.33)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 정보
42

(34.15)
14

(35.00)
11

(32.35)
16

(59.26)
15

(45.45)
18

(45.00)
116

(39.06)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기관 

보험청구 정보

69
(56.10)

15
(37.50)

14
(41.18)

15
(55.56)

20
(60.61)

20
(50.00)

153
(51.52)

기타 37
(30.08)

8
(20.00)

13
(38.24)

10
(11.11)

13
(39.39)

9
(22.50)

90
(30.30)

n
123 40 34 27 34 40 297

의료기

관 연

계 필

요 시 

지역보

건의료 

EHR에 

포 함 

되어야 

할 정

보

검사기록(임상병리, 

방사선, 조직병리, 

기능검사 등)

108
(87.80)

37
(92.57)

30
(85.71)

19
(73.08)

31
(93.94)

37
(90.24)

262
(87.92)

건강검진내역 107
(86.99)

32
(80.00)

27
(77.14)

24
(92.31)

31
(93.94)

32
(78.05)

253
(84.90)

보건의료기관의 

의무기록

82
(66.67)

16
(40.00)

28
(80.00)

22
(84.62)

21
(63.64)

32
(78.05)

201
(67.45)

투약정보 56
(45.53)

6
(15.00)

11
(31.43)

16
(61.54)

24
(72.73)

21
(51.22)

134
(44.97)

보험, 의료비 

청구내역

99
(80.49)

28
(70.00)

24
(68.57)

18
(69.23)

13
(39.39)

30
(73.17)

212
(71.14)

환자의 사인(死因) 

정보 

42
(34.15)

13
(32.50)

11
(31.43)

11
(42.31)

8
(24.24)

15
(36.59)

100
(33.56)

기타 49
(39.84)

23
(57.50)

18
(51.43)

10
(38.46)

3
(9.09)

15
(36.59)

118
(39.60)

n 123 40 35 27 34 4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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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유형별로 총 297명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EHR체계를 통해
연계필요정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
타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진료정보,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 면허정보 등,
시․군․구의 지역주민정보,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기관 보험청구 정보,질
병관리본부의 질병정보의 순으로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기관과의 정보연계 시 연계정보로는 검사기록(임상병리,방사선,조직
병리,기능검사 등),건강검진내역,보험․의료비 청구내역,보건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18. 종사자 유형별 축적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지 역 보

건 의료

분 야 

EHR체

계 내 

축 적 된 

정보 활

용방안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및 연계 

진료서비스

80
(65.57)

25
(62.50)

21
(61.76)

16
(64.00)

18
(54.55)

26
(61.90)

186
(62.84)

만성질환관리 등 

지속적인 

진료서비스

73
(59.84)

25
(62.50)

20
(58.82)

12
(48.00)

18
(54.55)

23
(54.76)

171
(57.77)

지역 내 보건의료 

수요 파악 및 계획 

수립, 사업 수행

42
(34.43)

12
(30.00)

10
(29.41)

11
(44.00)

13
(39.39)

7
(16.67)

95
(32.09)

환자의 건강안내 

정보 제공
18

(14.75)
14

(35.00)
10

(29.41)
2

(8.00)
11

(33.33)
19

(45.24)
74

(25.00)

전자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28

(22.95)
6

(15.00)
6

(17.65)
3

(12.00)
8

(24.24)
7

(16.67)
58

(19.59)

전자적인 통계정보 

생산, 공유
21

(17.21)
5

(12.50)
11

(32.35)
9

(36.00)
3

(9.09)
4

(9.52)
53

(17.91)

n
122 40 34 27 34 42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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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유형별로 총 296명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EHR체계를 통해
축적된 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및 연계 진료서비스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다
음으로 만성질환관리 등 지속적인 진료서비스,지역 내 보건의료 수요 파악
및 계획 수립․사업 수행,환자의 건강안내 정보 제공,전자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전자적인 통계정보 생산․공유의 순으로 활용성을 인식하고
있었다.자격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부록 표 32참조).

표 19. 종사자 유형별 본인정보 열람방안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지 역

보 건 

의 료 

EHR 

시 스

템 내

본 인

의 정

보 열

람 방

법

종이형태의 

우편물

4

(3.33)

2

(5.26)

3

(8.57)

2

(7.41)

3

(9.09)

4

(10.26)

18

(6.16)

본인인증 절차 

후 인터넷을 

통한 열람

70

(58.33)

28

(73.68)

24

(68.57)

19

(70.37)

18

(54.55)

19

(48.72)

178

(60.96)

e-mail로 

전송받아 열람

20

(16.67)

3

(7.89)

6

(17.14)

1

(3.70)

6

(18.18)

3

(7.69)

39

(13.36)

인편(본인)으로 

직접 가지고 옴

1

(0.83)

1

(2.63)

0

(0.00)

1

(3.70)

1

(3.03)

6

(15.38)

10

(3.42)

해당 보건기관 

내 

정보시스템으로

만 열함

21

(17.50)

4

(10.53)

2

(5.71)

3

(11.11)

4

(12.12)

7

(17.95)

41

(14.04)

인근의 

보건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받아 열람

3

(2.50)

0

(0.00)

0

(0.00)

0

(0.00)

1

(3.03)

0

(0.00)

4

(1.37)

기타 7

(0.83)

0

(0.00)

0

(0.00)

1

(3.70)

0

(0.00)

0

(0.00)

2

(0.68)

n 120 38 35 27 34 39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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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자격 유형별 본인정보 열람방안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행전산및행전산및행전산및행

정직정직정직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지역보건 

의 료 

EHR 

시 스 템 

내

본 인 의 

정보 열

람 방법

종이형태의 우편물 0

(0.00)

3

(4.69)

1

(2.63)

0

(0.00)

2

(6.45)

6

(3.55)

본인인증 절차 후 

인터넷을 통한 열람

8

(66.67)

38

(59.38)

27

(71.05)

13

(54.17)

18

(58.06)

104

(61.54)

e-mail로 전송받아 

열람

0

(0.00)

10

(15.63)

5

(13.16)

4

(16.67)

4

(12.90)

23

(13.61)

인편(본인)으로 직접 

가지고 옴

0

(0.00)

0

(0.00)

2

(5.26)

0

(0.00)

0

(0.00)

2

(1.18)

해당 보건기관 내 

정보시스템으로만 

열함

4

(33.33)

11

(17.19)

3

(7.89)

6

(25.00)

5

(16.13)

29

(17.16)

인근의 보건기관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받아 

열람

0

(0.00)

2

(3.13)

0

(0.00)

1

(4.17)

1

(3.23)

4

(2.37)

기타 0

(0.00)

0

(0.00)

0

(0.00)

0

(0.00)

1

(3.23)

1

0.59

n 12 64 38 24 31 169

종사자 유형별 및 자격유형별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내 본인정보 열
람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면 본
인인증 절차 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을 가장 좋은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21. 종사자 유형별 EHR의 필요성, 참여정도에 대한 태도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평균 평균 평균 평균 ±±±±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n)(n)(n)(n)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지역보건의료 EHR 

체계 구축    필요에 

대한 인식

4.26

±

0.87

(123)

3.97

±

0.98

(39)

4.37

±

0.94

(35)

4.33

±

1.00

(27)

4.66

±

0.77

(33)

4.07

±

0.89

(42)

4.26

±

0.90

(299)

지역보건 의료분야 

EHR 구축 시 참여여부

2.39

±

0.76

(123)

2.55

±

0.82

(38)

2.18

±

0.90

(34)

2.23

±

1.03

(26)

1.90

±

0.76

(33)

2.50

±

0.77

(42)

2.33

±

0.81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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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유형별로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참여정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EHR
체계 구축 시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IT및 보건의료산업체가
가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정부기관 종
사자,그리고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보건기관 종사자,지역주민,의료
기관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도는 IT및 보건의료산업체가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정부기관
종사자,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보건기관 종사자,지역주민,의료기관 종
사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자격 유형별 EHR의 필요성, 참여정도에 대한 태도분석표

자격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표와 같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EHR체계 구축 시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정도는 전산 및 행정직 종사자가 가장 높았으며,간호사,의사,약사 및
의료기사 순으로 조사되었다.
ANOVA 분석결과,위와 같이 종사자 유형에 따라 EHR체계 구축의 필

요성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0.01).다중분석결과 IT업계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평균 평균 평균 평균 ±±±±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n)(n)(n)(n)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지역보건의료 EHR 체계 구축   

필요에 대한 인식

3.84

±

1.21

(13)

416±

0.97

(66)

4.36

±

0.75

(38)

4.08

±

1.07

(25)

4.31

±

0.69

(32)

4.20

±

0.91

(174)

지역보건의료분야 EHR 구축 시 

참여여부

2.53

±

0.87

(13)

2.43±

0.83

(64)

2.54

±

0.69

(37)

2.16

±

0.80

(25)

2.34

±

0.70

(32)

2.40

±

0.77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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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정부기관 종사자간의 태도에 차이가 없
었으며,보건기관 종사자와 지역주민,그리고 의료기관 종자사의 경우 태도
에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IT업계 종사자,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와 보
건기관 종사자,지역주민,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느끼는 필요성에는 차이가
높았다.자격유형별로는 지역보건의료 EHR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41).
한편 ANOVA 분석결과 종사자 유형에 따라 EHR체계 구축의 필요성

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IT업계
종사자가 가장 적극 참여하고 싶어 했으며,다음으로 정부기관 종사자,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보건기관 종사자,지역주민,의료기관 종사자의 순으
로 참여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다중분석결과 정부기관 종사자,보건
기관 종사자,지역주민간의 태도에 차이가 없었으며,또한 보건기관 종사자와
지역주민,그리고 의료기관 종자사의 경우 태도에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IT업계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간의 느끼는 태도에는 차이가 높았으며,
IT업계 종사자,정부기관 종사자․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보건기관 종사
자․지역주민,의료기관 종사자간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다.자격유형별로
는 지역보건의료 EHR구축의 참여수준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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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종사자 유형별 EHR 구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분석표

종사자 유형별 및 자격 유형별로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구축 시 기대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공공보건의료기관간 정보교류를 통한 사
전진료예약․중복검사방지․연계진료 가능,전자적 민원행정으로 편리성 향
상,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서비스 향상,보건의료분야 정책 수립 및 연구 활
성화,지역보건의료 수요파악 및 계획수립 용이,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등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반면에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강화에 대하여는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균±표준편차(n)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전자적 민원행정으로 편리성 향상
4.08±0.7

5(118)

3.94±0.7

7(39)

4.23±0.6

5(34)

4.07±0.8

7(27)

3.93±0.96

(33)

4.09±0.7

2(42)

4.06±0.
77(298)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서비스 향상
3.98±0.7

9(120)

4.17±0.6

8(39)

4.14±0.7

4(34)

4.03±0.7

5(27)

4.30±0.72

(33)

3.78±0.7

1(42)

4.04±0.
76(300)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정보교류를 

통한 사전진료예약, 중복검사방지, 

연계진료 가능

4.21±0.7

3(121)

3.92±0.8

9(39)

4.05±0.9

1(34)

4.11±0.6

9(27)

4.12±0.81

(33)

3.92±0.7

3(42)
4.07±0.
78(301)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3.79±0.7

3(119)

3.64±0.7

7(39)

3.79±0.9

7(34)

4.03±0.7

5(27)

3.90±0.87

(33)

3.90±0.8

0(41)

3.81±0.
79(298)

보건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3.83±0.6

6(119)

3.43±0.7

8(39)

3.88±0.8

4(34)

3.77±0.6

4(27)

3.43±0.89

(30)

3.80±0.8

3(42)

3.73±0.
76(296)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립 및 연구 

활성화

3.87±0.6

9(120)

3.64±0.8

1(39)

3.76±0.8

1(34)

4.03±0.5

8(27)

3.75±0.90

(33)

3.90±0.6

5(42)
3.84±0.
73(300)

지역보건의료 수요파악 및 

계획수립 용이

3.88±0.8

2(118)

3.58±0.7

8(39)

4.03±0.6

8(33)

4.18±0.5

8(27)

3.93±0.82

(33)

3.78±0.7

8(42)
3.87±0.
78(297)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강화

3.06±1.1

1(119)

2.79±0.9

2(39)

2.70±0.9

0(34)

2.66±0.9

6(27)

2.93±0.78

(33)

3.28±1.0

1(42)
2.95±1.
01(299)

보건의료 산업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3.66±0.7

5(118)

3.43±0.7

1(39)

3.76±0.9

2(34)

3.51±0.8

4(27)

3.72±1.03

(33)

3.69±0.8

4(42)
3.64±0.
8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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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종사자 유형별 EHR 구축의 적정시기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보건보건보건보건

기관기관기관기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관기관기관기관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학계학계학계학계․․․․연연연연
구기관구기관구기관구기관

ITITITIT․․․․산업산업산업산업

체체체체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

민민민민
계계계계

우리나라

지역보건

의료

EHR 체계

구축의 

적당한 

시기

지금부터 

1년 이내

5

(4.07)

3

(7.69)

1

(2.94)

3

(11.11)

2

(6.06)

5

(11.90)

19

(6.38)

2~3년 

이내

49

(39.84)

9

(23.08)

15

(44.12)

12

(44.44)

17

(51.52)

17

(40.48)

119

(39.93)

4~5년 

이내

48

(39.02)

15

(38.46)

12

(35.29)

6

(22.22)

10

(30.30)

13

(30.95)

104

(34.90)

6~9년 

이내

13

(10.57)

3

(7.69)

3

(8.82)

4

(14.81)

2

(6.06)

3

(7.14)

28

(9.40)

10~20

년 이내

8

(6.50)

8

(20.51)

2

(5.88)

2

(7.41)

2

(6.06)

4

(9.52)

26

(8.72)

20년 

이후나 

검토

0

(0.00)

1

(2.56)

1

(2.94)

0

(0.00)

0

(0.00)

0

(0.00)

2

(0.67)

n 123 39 34 27 34 42 298

표 25. 자격 유형별 EHR 체계 구축의 적정시기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 기 기 기 타타타타 계계계계

우리나라

지역보건

의료

EHR 체계

구축의 

적당한 

시기

지금부터 1년 

이내

2

(15.38)

2

(3.08)

2

(5.41)

0

(0.00)

2

(6.25)

8

(4.65)

2~3년 이내 2

(15.38)

24

(36.92)

13

(35.14)

12

(48.00)

11

(34.38)

62

(36.05)

4~5년 이내 3

(23.08)

29

(44.62)

10

(27.03)

13

(52.00)

11

(34.38)

66

(38.37)

6~9년 이내 0

(0.00)

5

(7.69)

7

(18.92)

0

(0.00)

5

(15.63)

17

(9.88)

10~20년 이내 5

(38.46)

5

(7.69)

5

(13.51)

0

(0.00)

3

(9.38)

18

(10.47)

20년 이후나 

검토

1

(7.69)

0

(0.00)

0

(0.00)

0

(0.00)

0

(0.00)

1

(0.58)

n 13 65 37 25 32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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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유형별로 지역보건의료 EHR 체계 구축의 적정 시기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한 결과,대다수가 2～3년 이내(39.8%)이거나 4～5년 이내(39%)가
가장 적당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종사자의 자격유형별로는 4～5년 이
내(38.3%)이나 2～3년 이내(36%)가 가장 적당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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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에에에 적적적합합합한한한 지지지역역역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 EEEHHHRRR체체체계계계 모모모델델델

가가가...지지지역역역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 EEEHHHRRR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기기기능능능 모모모델델델 제제제안안안

설문지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우리나라 보건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은
지역보건의료 EHR체계를 통하여 연계진료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다음으로 전자적 행정․민원처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건강정보 제공 및 만성질환관리 등 개인의
건강수준 향상,보건의료정보의 전자적 생산․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의 활성화,보건기관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의 순서로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은 공공의료기관 등 유관기

관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진료정보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연계
진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며,이를
통하여 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 등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그리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환자들이 편리하게 통합된 보건서비스를
받는 등 전자적 행정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하겠다.다음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신의 진료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등 정
책관계자들에게는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각종 정책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영국 모델과 같이 학계
등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지역사회 다양한 보건의료통계를 생산․제공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마지막으로 보
건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등 수립 및 사업의 수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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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료 지원 등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
겠다.
과거의 진료기록을 각 기관별로 생성․관리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타

지역의 보건기관에서 보건서비스를 받기 어려웠고,주민이 이사하여 타 보
건기관을 이용하거나 같은 보건소 내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더라도 각 개별
보건기관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생성․관리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연계진
료가 어려웠으며,보건소에서는 진료기록을 종이와 및 시스템에 이중적으로
관리하며 타 기관과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개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매우 심했다.그리고 개인별 건강정보의 축적․가공이
어려워 개인화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 내에서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전자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보건기관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
를 보건기관 중심이 서비스 이용자 개인중심으로 국가보건의료표준에 따라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용한 보건의료정보를 전자건강
기록 체계로 하나의 시스템 내에 축적하며 건강검진정보,보건의료이용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보건기관이 만성
질환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보건기관내의 진료,
진료지원,보건사업,민원․행정의 각 실에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체계적
으로 공유 활용이 가능하도록 EHR체계를 구축한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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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서비스

출생정보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의뢰

학교건강검진

사업장건강검진

사망 및 

사인정보

의료기관 건강검진

건강증진서비스
진료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알레르기/

약물반응

공공의료기관 

진료
공공의료기관 

출산/분만정보

만성질환관리서비스

투약

그림 9.지역보건의료 EHR체계 내 개인의 건강정보기록

그리고 환자의 진료기록이 전국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공
공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등 유관기관의 정보와 전자적인
결합을 통한 개인의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축적하여,사용자에게 종합
적인 형태로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보건소의 의사 등에게
과거의 검사 및 진료정보를 참조하여 연계진료가 가능하며 알레르기/약물
반응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상 의사결정 지원(CDSS)이 가능하여 개인에게
신뢰할 수 있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보건기관 및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진료를 위한 진료의료와 함께 점차로 보건기관이 급성
진료가 아닌 퇴원한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재활보건 그리고 질병의 사
전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역할을 강화할 것임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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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후 퇴원한 환자에 정보를 보건소로 전송받아(역 의뢰)만성질환관리 등
대인보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이와 함께 보건소 이용자가
타 보건의료기관으로 이동시 이전 기관에서 사전진료예약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년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며,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에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받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각 보건소에서는 해당지역의 인구동향,보건의료자원,주
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현황,유병율 등 질병현황,지역주민들의 보건의
료서비스 욕구 등을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며 문제점과 원
인을 분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따라서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질병별 유병율과 시계열적 변화와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지역특성 파악,
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유병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에서는 보건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관

련기관이 관계기관 간 전자적 정보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소에서 지역보
건의료계획 등 수립 및 사업 수행,그리고 사업의 성과평가 및 원인분석과
반영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또한,보건복지부,질병관리
본부,지방자치단체,학계 및 연구기관에서도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현황,사업성과,질병현황,만족도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합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근거기반의 지역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및 사업개선을 지원할 수 있으며,보건의료연구 및 개발을 활
성화를 통하여 임상진료 개선,의학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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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유유유관관관시시시스스스템템템과과과 정정정보보보연연연계계계 방방방안안안 제제제안안안

EHR체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자료의 축적과 관련기관과 원활
한 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설문조사 결과 보건소
업무담당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보건소정보시스템의 이용에 불편사항으로 관
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미흡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
검진정보,타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진료정보,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 면허
등 정보,시․군․구의 지역주민정보,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기관 보험청구
정보,질병관리본부의 질병정보의 순으로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연계나 공유가 필요한 정보로는 검사결과정보,예방접종 등 보건사업 관리
정보,환자의 면역/알레르기 정보,건강검진결과,투약정보,진료기록 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EHR체계의 정보교류기관으로 건강검진결과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진료내역 및 환자의 면역/알레르기 정보를 위하여 보건의료
기관,사망/전출 지역주민의 현황정보를 위하여 시․군․구,질병정보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투약정보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인
면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시․군․구,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따라서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에 정보의 제공처,사용목적,항목,주기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내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대상
정보항목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정보항목과 제공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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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유관기관 연계가 필요한 정보대상항목

시․군․구 주민정보 등은 보건기관이 보건사업 등 대인 보건서비스를
위하여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그리고 복지정보는 대상자들에게

유유유관관관기기기관관관 제제제공공공받받받을을을 정정정보보보항항항목목목 갱갱갱신신신주주주기기기

시․군․구

․주민정보 :거주주민,출생/사망,전입/전출
․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장애인,의료

보호대상자,자원봉사자,생활실태
․의료기관 정보 :지역의료기관 개설/휴폐업

실시간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건의료기관 건강검진정보,가입자 정보 매일 1회

교육부,
노동부 ․학교 및 사업장의 건강검진정보 매일 1회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용청구내역
․의료기관 개/폐업 등 시설․인력 자원정보
․의료기관 행정처분 정보

매일 1회

질병관리
본부

․예방접종 정보
․백신수급 정보
․전염병 발생정보 등

실시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정보 및 행정처분 정보
․복지정책 D/W 실시간

의료기관 ․과거 진료정보,보험 등 환자정보 실시간

약 국 ․투약정보,알레르기 정보,전자처방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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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의료기관 정보는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관리 및 보건소의 보건행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가장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는 개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인의 건강상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이용정보를 함께
가공하여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그리고 가입자 정보
는 대인 보건서비스를 위한 기초참고자료 및 지역의 소득수준 등 보건의료
환경을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기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정보 및 지
역 약국의 투약정보로 개인기반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보건복
지부의 면허 및 복지정책 D/B는 보건소 행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

다다다...대대대국국국민민민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제제제공공공 방방방안안안 제제제안안안

영국의 경우 EHR시스템을 통하여 전화상담원(간호사)이 전화상담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NHSDirect와 온라인 웹 사이트(www.nhsdirect.nhs.uk)를 개
설하여 의료상담이나 응급센터를 안내하고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정보와
건강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예방접종내역,건강

검진결과 등의 정보를 본인인증 절차를 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기를 원
하고 있다.따라서 보건기관중심의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에서는 영국과
같이 지역보건의료 웹 포탈사이트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방문예약,불편사항
신청,민원신청 및 발급,예약현황조회,보건의료기관 안내서비스를 받으며,



- 84 -

본인의 인증절차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결과,
진료결과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또한,자신과 가족의 전자건강
기록을 관리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표 27.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 내 웹 Portal서비스 항목

대대대분분분류류류 항항항목목목 중중중 분분분류류류 항항항목목목 소소소 분분분류류류 항항항목목목

대민 서비스용
portal

보건기관 안내
․보건기관 안내
․보건서비스 안내
․보건기관 및 요양기관 검색

대민건강정보

․최신 건강․의학 정보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
․건강위험평가
․의료이용가이드
․나의 진료내역
․나의 건강검진결과
․나의 예방접종관리
․가족의 건강관리

지역사회 참여
커뮤니티

․지역사회 보건사업 안내
․지역사회 보건사업 참여
․지역사회 보건사업 평가

보건행정․정책정보
․보건의료 뉴스
․보건의료 정책소개
․지역보건의료정책 통계(D/W)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 증명서 발급
․인터넷 인허가 신고
․진료스케줄 조회 및 예약
․민원상담
․의료기관 보험청구 확인

회원관리 ․회원관리
․전자보건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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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개개개인인인정정정보보보보보보호호호 및및및 보보보안안안체체체계계계 구구구축축축 방방방안안안 제제제안안안

우리나라 보건기관 종사자나 국민들은 지역보건의료 EHR체계를 구축
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월등히 높게 우려하고
있으며,EHR 체계 구축의 선행조건에서도 정보의 보안/인증체계 구축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EHR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따라서 지
역보건의료 EHR시스템의 보안체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제도적인 보안대책으로는 미국의 HIPAA 규정과 같이 우리나라에 적
합한 보건의료 정보보호규정을 마련하여 정보관리관련 세부절차를 제정하
여 준수하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물리적인 보안대책을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방화벽을 통하여 네트워크 레벨의 접근을 통제하여 외부의 불법적인
공격을 차단하여야 한다.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외부 공
격패턴에 대한 능동적인 방어를 수행하여야 한다.침입탐지시스템을 통하

보건기관
업무담당자용
Portal

보건기관 커뮤니티

․지식공유(KMS)
․공지사항
․자료실
․사이버 교육
․Q&A
․보건기관 인터넷 미팅
․지역보건의료정책 통계(D/W)
․커뮤니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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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네트워크 침입을 탐지하고 침입탐지 사실을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통보
한다.보안 OS를 통하여 시스템 kernel레벨의 접근을 통제하고 공격을 탐
지하여 차단한다.무장애 듀얼시스템은 정전,시스템 부하,바이러스 침투,
화재,재난 등에 따라 시스템이 정지되었을 때에도 한 시스템이 장애 시
다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듀얼시스템으로 구성한다.그리고 시스템
의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이중 자동백업을 실시하며,화재나 재난
시를 대비하여 원격지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환자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관리적인 대책으로 지

역보건의료 EHR시스템 내의 개인의 EHR정보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
인별 소속되는 지역의 보건소별로 분할하여 각 보건소에서만 업무를 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장과 업무담당자에게만 접근키를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한다.정부 및 학계 등 관계자들은 개인의 전자건강기록의 원
천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여 가공한 지역보건
의료정책 D/W의 통계정보만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체
계를 구축한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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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센터정보관리센터정보관리센터정보관리센터정보관리센터정보관리센터정보관리센터정보관리센터

보건소A 보건소B 보건소N

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 AA 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BB 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NN

국가행정전산망국가행정전산망국가행정전산망국가행정전산망국가행정전산망국가행정전산망국가행정전산망국가행정전산망

정책DW

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 ..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
관계자관계자관계자관계자관계자관계자관계자관계자

지역보건의료지역보건의료지역보건의료지역보건의료지역보건의료지역보건의료지역보건의료지역보건의료 EHREHR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그림 10.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 내 정보의 접근관리 방안

또한 기술적인 보안대책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체계에서는 IC카드를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IC카드의 경우 카드발급에 따른 절차가 번거롭고,비용이 다소 소
요되며,개인이 서비스이용 시 소지하고 다녀야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ID와 패스워드 방식이나 IC가트 방식을 병용하여 사용하되,지역주민이 선택
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각 보건기관의 의사 등 업무담당자는 자신의 보건기관에서 생성한 환

자의 진료기록을 참조할 수 있으나,타 보건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참조
할 수 없다.그러나 타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담당의사가 과거의 진료기록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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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를 통하여 환자의 과거의 EHR 정보를 참조할 수 있게 된다.이때
IC카드는 암호알고리즘에 따라 암호화되어 있으며 IC카드에는 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코드와 개인의 이름,혈액형,주소 등 신상정보,보험정보 등 최
소한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환자가 자신의 전자건강기록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환자는 카드리더기

에 IC카드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한다.IC카드의 인증키를 통하여 정
보센터의 인증서버와 인증절차를 거친 후 지역보건의료 EHR 서버로부터
본인의 과거 검사기록과 진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이때 필요시 국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방접종정보시스템,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 자동연동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제공받은 정보는 필요시 IC카드에 저장이 가능하나
의사의 PC에 축적될 수 없도록 구현한다(그림 11).

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지소보건지소보건지소

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

정보관리센터정보관리센터정보관리센터정보관리센터

의료기관의료기관의료기관의료기관

건보공단건보공단건보공단건보공단 등등등등 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

약국약국약국약국

EHR

인증시스템

그림 11.전자건강카드를 이용한 EHR정보 공유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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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정정정보보보시시시스스스템템템 관관관리리리 및및및 조조조직직직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안안안

보건기관 종자사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기존 보건소정보시스템의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와 Help서비스 및 유지
보수 등 관리․운영 지원의 미흡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따라서 지
역보건의료 EHR체계 내 각종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관리,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하며 Help,교육 등 사용
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에 대
한 전문정보관리센터가 필요하다.
한편 정보관리센터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하

여 보건기관,주민단체,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식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법에 센터와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전문정보관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우선 개
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접근통제 등 보안관리가 필수적이다.보건사업의 신
규,변경,추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시스템의 개선 및 변경관리가 필요하
며,전국 보건기관의 의사,간호사 등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또한 동 시스템에 보건의료정보표준을 적용함에 따라 표
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변경관리 기능이 필요하다.또한 보건소
업무담당자 및 국민들에 대한 Help지원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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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지역보건의료 정보관리센터의 조직도

바바바...표표표준준준화화화 방방방안안안 제제제안안안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보건기관 종사자 및 국민들은 지역보건의료
EHR 체계 구축의 선행조건으로 진료정보의 보안/인증체계 구축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정보표준 마련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지역보건
의료 EHR시스템은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수
적인데 이때 국가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하여 유관시스템과의 원활한 정
보교류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1단계 보건기관과 300병상이하 병원 급에 적합한 보

건의료 정보표준 연구결과물(의료용어,보건용어,간호용어,진단용어,의료

센센센터터터 장장장
표표표준준준화화화위위위원원원회회회 사사사용용용자자자협협협의의의회회회

정정정보보보기기기획획획실실실
․정보전략 수립,사업관리
․센터운영,정보관리정책 등

정정정보보보관관관리리리팀팀팀 시시시스스스템템템운운운영영영팀팀팀 사사사용용용자자자관관관리리리팀팀팀 사사사용용용자자자지지지원원원팀팀팀
․데이터 관리
․통계관리
․분석통계 제공
․검사정보 품질
관리

․정보시스템운영
․보안시스템운영
․네트워크 운영
․유지보수

․사용자 인증
․접근관리
․보안관리

․Help서비스
․사용자 교육
․웹 포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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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용어,검사용어,의료재료,의약품,한방용어,보건용어,간호용어,보건
의료통계용어)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종합병원 급의 2,3단계로 확대
하고 미국의 HIPAA 규정과 같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건의료분야 정보보
호/보안에 대한 표준을 포함하여 표준화로 대상 영역을 확대 개발할 필요
가 있다.또한 보건복지부내 보건의료표준화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실무지원팀을 정보관리센터에 설치한다.이러한 조직은 표준의 개발,유지,
관리,적용,확산의 기능을 담담하고 각종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표준을 준
수하도록 하며 이를 점검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한편 보건의료기
관과 관련기관들이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적용하도록 법제
화하며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에 국가 보건의료정보표준을 적용하여 시
범사업을 실시하며 동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공보
건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에 확산․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사사...법법법․․․제제제도도도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제제제안안안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은 정보시스템 단위가 아닌 개인중심으로 보
건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상관없이 개인에 대한 정
보가 축적되고 활용되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
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제도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률(이하 촉진
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보건의료기관이 의무기록정보를 ASP(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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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방식으로 원격지에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의 관련조항을 개정
하여야 하겠다.둘째,보건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을 통하여 만
성질환관리 등 대인 보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보험청구정보 등
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촉진법에 마련하여야 하겠다.셋째,국
가보건의료정보표준을 보건의료기관이 공통으로 적용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보건의료기관이 이 표준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촉진법에 마련하여야 하겠다.넷째,약국과 전자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의료법이나 촉진법에 마련하여야
하겠다.다섯째,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정보관리기
관으로 정보관리센터,국가 EHR추진위원회,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촉진법에 마련하여야 하겠다.여섯째,미
국의 HIPAA 규정과 같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건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의 접근,제공,공개 절차를 위한 규정을 법에 마련하여야 하겠다.일곱
째,원격의료의 법적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야 한
다.여덟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를 촉진하고 지
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촉진법에 마련하여야 하겠다.
한편,보건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

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의 개
인정보보보에 대한 인식으로 판단할 때 단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다.
즉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는 개인이 정보제공 시 본인이 동의할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기관,의료기



- 93 -

관 등 각 해당기관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성과에 따라 국
민들의 설득과 홍보를 통하여 건강검진정보,예방접종기록 등 점진적으로
기관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
련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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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단단단계계계적적적 실실실행행행전전전략략략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은 2～3년 이내에 지역보건의료 EHR체계의 구축
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이는 EHR체계 구축을 위하여 선행조건으로
로드맵 수립,중장기적인 예산확보,보건의료정보표준 마련 등의 준비가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EHR시스템 내에 축적할 정보 중
환자 가족의 병력 및 유전적인 정보,건강행태(음주,운동 등 행동에 관한 데
이터)와 보험․의료비 청구내역,환자의 사인(死因)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비
교적 약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실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05～’06년에 준비단계로 우선 정부의 EHR의 로드맵(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보건의료정보표준 마련과 HIPAA규정과 같은 관련 법․제도적
기반 및 정보보호/보안체계 마련,중장기적인 소요예산확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전담추진조직과 추진위원회 및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한다.
둘째,‘07～’08년에는 실행단계로 1단계에서 개발된 사업계획과 표준을

적용하여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며,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전국으로
확산․적용한다.이때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사전 교육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그리고 EHR시스템 내 정보의
축적범위를 진료기록과 건강검진결과,검사결과,투약정보,예방접종 등 보
건사업정보,출산 및 소아기의 정보,환자의 면역 및 알레르기 반응 정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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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09～’11년에는 발전단계로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연계․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국가보건의료 EHR체계를 완성한다.그리고 EHR시스템 내의
정보의 축적범위를 2단계의 활용과 성과결과를 평가하고 국민들의 의견수
렴을 통하여 환자가족의 병력 및 유전적인 정보,건강행태,환자의 사인정
보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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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지역보건의료 EHR 체계 구축에
따른 이점에 대하여 진료정보 공동 활용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등의 연계진
료서비스와 진료비 절감,전자 민원행정서비스 등을 크게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 EHR체계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진료정보의 교류를 통한 연계진료서비스
체계 구축과 보건기관의 정보통합을 통한 위치에 사용자의 상관없이 전자
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EHR체계 내의 정보의 축적과 활용 측면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그룹에 관

계없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우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
구조는 영국과 같이 통합체계형을 기반으로 하되,영국의 통합체계형이나
미국의 연계체계형과는 달리,사용자들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IC카드를 활용한 사용자 선택의 통합-매체형
EHR체계 모형으로 설계하였다.또한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개인정보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보건의료제공자,정책관계자,주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중앙의 축적정보를
각 보건소에서 해당지역의 주민정보에만 접근토록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접
근을 통제하는 EHR 모델이 바람직하다.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공공과 민간이 공존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가
지고 있으므로 영국과 미국과는 다른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는 공공보건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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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미국의 시스템보다는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국가의 면적이 매우 넓고 국가적인 정보통신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또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코드가
없는 상태 등을 감안하여 연계체계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우리나라 지역보
건의료 EHR체계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임으로 영국과 같이 통합체계형의
EHR시스템의 구조로 설계되었다.그러나 영국은 전국의 5개의 지역으로 분할
하는 통합체계형이나 우리나라의 EHR체계 모형은 국가적인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우수함을 고려하여 전국의 통합체계형으로 설계하였다.
주요 기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은 보건기관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 전자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며,지역의 민간의료기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이 진료정보를 참
조하는 방식으로 연계진료 및 사전예약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영국의
전 국가적인 EHR체계 구축과 비교할 때 범위가 다소 좁으나 기능 측면에
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영국의 모형 외에 미국의 약국과 전
자처방전,의료비청구내역 확인서비스는 함께 포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우리나라 대다수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므로,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보건의료정보를 편리하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인증 절차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행정전자서명을 이용
하며 지역주민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인증서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의
보안인증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모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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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질병관리정보시스템,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인 연계를
통하여 각종 정책정보의 생산 및 공유 활용 측면을 강조하였다.그러나 우
리나라의 동 시스템은 보건기관중심이므로 영국과 같이 응급의료서비스와의
통합은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체계는 향후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의
료기관중심의 EHR 체계 구축으로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과 단계적인 이행전략에 있어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한편,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인 지역주민들이 우려수준이 동 정
보를 활용하는 의료기관,보건기관,정보정책기관 종사자에 비하여 낮게 조
사되었다.이는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지역주민의 경우 동 조사기간
동안 전국 보건기관을 이용한 지역주민들을 Sampling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보건소이용자의 경우 전체 지역주민을 대표하기보다 농촌지역 주민이
거나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정보화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지역보건의료 EHR체계의 범위가 공공보건기관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선진 외국과 같은 국가 전체적인 EHR체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조사대상자 중 민간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경

쟁관계를 의식하는 경우,EHR체계 구축에 따른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부
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조사대상자의 분포에서 직업군별 볼 때 보건기관 종사자 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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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의료기관 종사자 40명(13%),지역주민 42명(14%),정부기관 종사자
35명(11.5%),IT및 보건의료산업체종사자가 34명(11%),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27명(8.8%)으로 보건기관 종사자가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
다.그러나 설문조사결과 조사자의 응답에 있어서 대상자의 구룹에 따라
상당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기관 종사자의 인식
과 태도가 전체 조사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이와 함께
조사대상자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샘플이 적고,관계기관인 국민건강
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범위가 보건소중심의 지역보건의료 EHR체계로 한

정하였으나,의료기관과 약국,유관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도
관계자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정확히 구분과 한정이 어려웠다.따라서 향
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EHR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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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이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중심의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구축에 따라 선진 각국의 EHR구축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 및 지역주민,관계기관 종사자 등 인식과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 EHR체계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국가 EHR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인
식하고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EHR정책 추진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대
상자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하여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추진이 필요하며,보건의료
정보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법․제도 마련 등 기반을 구축한 후
2～3년 이내에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구축사업의 시작이 필요하겠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EHR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의 축적 및 활용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EHR체계 내의 정보의 축적과 활용에서는 조
사대상자의 그룹에 관계없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우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자신
의 개인정보를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열
람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따라서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구축 모델은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보안정책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
보안체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영국과 같이 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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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으로 EHR 구조를 설계하되,사용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선택적으로
IC카드를 사용하여 보안수준을 강화하며,미국의 HIPAA 규정과 같이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분야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NHII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보건의료정보 이용의 독점을 막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것이 필요하겠다.
조사대상자들은 정보축적에 대하여 검사결과정보,예방접종 등 보건사업정

보,환자의 면역․알레르기 정보,건강검진정보,투약정보,진료기록정보,태아기
정보,유전적인 정보,건강행태,사인(死因)정보,의료비청구정보 등의 순서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그리고 EHR의 주요 기능으로는 진료정보 공동 활
용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등의 연계진료 및 사전예약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등의 기능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따라서 EHR시스템
내 포함할 정보항목은 단계적으로 하되 관계자들의 동의수준이 비교적 높은 검
사결과정보,보건사업정보,건강검진정보,환자의 면역․알레르기 정보,투약정보,
진료기록정보를 우선적으로 하여 성과에 따라 필요시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하
며,축적정보의 활용방안으로는 연계진료서비스,사전예약서비스가 필요하겠고,
영국의 e-진료예약서비스,전화상담서비스,임상연구 지원도 바람직하고,미국의
e-전자처방전 서비스,의료비청구확인 서비스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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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분야 지역보건의료분야 지역보건의료분야 지역보건의료분야 EHR EHR EHR EHR 체계 체계 체계 체계 구축에 구축에 구축에 구축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설문서설문서설문서설문서

안안안녕녕녕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

의료 정보화,즉 e-health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ee---hhheeeaaalllttthhh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개인
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보건의
료분야 정보표준을 제정하며,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보안 강화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19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사업과
e-health사업을 연계,발전시키려는 연구의 일환입니다.즉,지역보건의료
관련 보건기관종사자,지역주민,정부정책관계자,학계 등 보건의료전문
가,보건의료계 종사자 등을 모시고 향후 우리나라 보건기관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분야(보건기관중심)EHR(전자건강기록)체계 구축에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한 고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보건
의료분야 정보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서 작성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본 설문과정이나 전․후에 의문사항이 계시
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김 곤희
Tel:031-440-9135,Fax:031-440-9137,
e-mail:kimkonhee@hanmail.net

지도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채 영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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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응답자의 응답자의 응답자의 응답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

1.귀하가 태어난 해는 언제입니까? 19 년

2.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학교(대학)졸 ⑤ 대학원졸 이상

4.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인천 ③ 대전 ④ 광주 ⑤ 대구 ⑥ 울산 ⑦ 부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경상북도
⑬ 경상남도 ⑭ 전라북도 ⑮ 전라남도 ⑯ 제주도

5.귀하의 직업은 어느 분야에 속하십니까?( )
① 보건기관 종사자
② 의료기관 종사자
③ 정부정책기관 종사자
④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⑤ IT․보건의료 산업체 종사자
⑥ 지역주민 등 기타 :
※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인 경우 다음(6번)항목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10번”항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6.귀하의 직업(자격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약사 ④ 보건의료기사
⑤ 전산직 ⑥ 행정직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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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지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보건소 ② 보건지소 ③ 보건진료소 ④ 의원 ⑤ 병원 ⑥ 종합병원

8.귀하의 직급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 보건소장이나 병․의원의 장
② 과장이나 부장,실장급
③ 계장
④ 담당
⑤ 기타 :

9.귀하의 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10.귀하의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활용능력(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상(SQL, html문서 등 프로그램 가능 )

② 중상(엑셀 , 파워포인트 등 OA 사용 가능 )

③ 중하(워드 , 업무용 프로그램 , 이메일 사용 )

④ 하(워드 조금 , 이메일 사용 못함 )

11.귀하께서는 평소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보건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
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이용한 적은 있으나 최근은 없다.
③ 가끔 이용한다.
④ 자주 이용한다.
⑤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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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응답자의 응답자의 응답자의 지역보건의료 지역보건의료 지역보건의료 지역보건의료 EHR EHR EHR EHR 체계 체계 체계 체계 구축에 구축에 구축에 구축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인식과 인식과 인식과 인식과 태도태도태도태도]]]]

전자건강기록(EHR)시스템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상태와 건강
관리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한 것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며 맞춤형 건강
정보 제공,임상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의료과오 방지,관련기관 간 의사
소통 활성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국은 NHS(NationalHealthService)에서 1998년부터 전주민 평생

전자건강 기록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미국 또한
DHHS(DepartmentofHealthandHumanService)에서 2004년에 “향후
10년 이내에 개개인이 자신의 전자건강기록을 가진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수준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편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중간이다/그저 그렇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은 편이다.

2.귀하께서 이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보시스템을 모두 선택하여 주
십시오.
( )① 전혀 없다.
( )② OCS(처방전달시스템)
( )③ PACS(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 )④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 )⑤ EHR(전자건강기록)시스템
( )⑥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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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귀하께서 지금까지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① 전혀 없다.
( )② OCS(처방전달시스템)
( )③ PACS(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 )④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 )⑤ EHR(전자건강기록)시스템
( )⑥ 기 타 :

※ 보건기관종사자인 경우 다음(4번)항목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6번”항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4.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보건소정보시스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
니까?( )
① 매우 낮은 편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중간이다/그저 그렇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은 편이다.

5.귀하께서 현재 보건소정보시스템 이용에 불편사항(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 중요도가 높은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Help서비스,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지원 미흡
( )② 각종 보고통계를 위한 수작업 과다
( )③ 보건사업,민원서비스 등 시스템의 기능 미흡
( )④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기능 미흡
( )⑤ 잦은 다운 등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성능 저하
( )⑥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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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기관)에 EHR 체계를 구축할 때 이점
(기대효과)이라고 생각이 하시는 것 중 중요도가 높은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전자적 행정․민원,진료․업무의 과오 방지 등을 통한 서비스

의 질 향상
( )② 관계기관과 전자적 정보교류로 진료의 연계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절감
( )③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만성질환 등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의

건강 수준 향상
( )④ 보건기관의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업무부담 감소
( )⑤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보안체계 강화
( )⑥ 보건의료통계의 전자적 생산․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

활성화
( )⑦ 보건의료 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⑧ 기 타 :

7.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 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우려되는 사항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 중요도가 높은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 )②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문제
( )③ 보건의료분야 정보표준화의 미흡
( )④ 정보시스템 등 투자비용의 과다 소요
( )⑤ 보건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 )⑥ 사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거부감
( )⑦ 통신네트워크 등 기초 인프라 미비
( )⑧ 바이러스 등 시스템 장애에 따른 업무 마비
( )⑨ 기 타 :



- 111 -

8.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구축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 중요도가 높은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강력한 추진 의지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
( )② 사용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③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 )④ 진료정보의 보안/인증체계 구축
( )⑤ 보건의료분야 정보표준 마련
( )⑥ 통신네트워크 등 인프라 확충
( )⑦ 기타 :

9.귀하께서 보건기관의 보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느끼신 불편
사항(개선요구사항)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보건기관 및 보건서
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신 점을 아래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예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보건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함.
2.
3.

다음 

지지지역역역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분분분야야야 EEEHHHRRR(((전전전자자자건건건강강강기기기록록록)))체체체계계계를를를 구구구축축축할할할 경경경우우우,,,
1.공공보건의료기관간 전자 정보교류를 통해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어느 보건기관에 방문하거나 상관없이 보건기관의 입장이 아닌 환자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서비스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각종
자문(안내)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환자가 대학병원,공공의료기관 등 서비스기관을 옮길 경우 진료
의뢰․연계,사전진료예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본인의 동의(인증)
하에 과거의 진료정보를 참조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료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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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다음 중 보건기관 이용자별로 누적(축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건
의료정보에 표시해주십시오 (각각에 대하여 “예”또는 “아니오”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효율적인 진료 및 연계진료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하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에 이전기관의 진료정보를 공유한다면,보건기관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유가 필요하거나 공유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있고,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어 진료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보건기관에서는 각종 민원․행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
자적인 통계 생산․활용을 통하여 정부의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지원
하고 지역내 만성질환관리,방문보건 등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결과 예( )아니오( )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 등)의 각종 검사결과예( )아니오( )
진료기록(진단,증세,결과소견,처방,치료기록)예( )아니오( )
건강행태(음주,운동 등 행동에 관한 데이터) 예( )아니오( )
투약정보 예( )아니오( )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 관리정보 예( )아니오( )
보험․의료비 청구내역 예( )아니오( )
환자 가족의 병력,유전적인 정보 예( )아니오( )
태아기,출산,소아기의 진료정보 예( )아니오( )
환자의 면역,알레르기 반응 예( )아니오( )
환자의 사인(死因)정보 예( )아니오( )
기 타( )

다음 페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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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민등록사항 등(주민등록번호,주소,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등 )
( )② 보험사항(보험유형 및 진료비 지불내역)
( )③ 보건기관 방문정보(진료일,진료기관,진단명)
( )④ 보건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검진정보
( )⑤ 검사결과정보(임상병리검사,방사선검사 등)
( )⑥ 진료상세정보(진단명,진료소견,처방내역 등)
( )⑦ 환자의 투약정보
( )⑧ 환자의 면역,알레르기 정보
( )⑨ 기타 :

12.지역보건의료분야 EHR 체계를 통하여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보를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시․군․구의 지역주민 정보
( )② 건강보험공단 및 사업장의 건강검진 정보
( )③ 타 보건기관의 환자진료 정보
( )④ 타 (공공)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
( )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면허 정보,복지정책D/B정보
( )⑥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 정보
( )⑦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기관 보험청구 정보
( )⑧ 기타 :

13.의료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내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모두 표시하여 주시요.
( )① 검사기록(임상병리,방사선,조직병리,기능검사 등)
( )② 건강검진내역
( )③ 보건의료기관의 의무기록
( )④ 투약정보
( )⑤ 보험․의료비 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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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환자의 사인(死因)정보
( )⑦ 기타 :

14.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 내 축적된 정보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적당
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 중요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연계 진료서비스
( )② 만성질환관리 등 지속적인 진료서비스
( )③ 지역 내 보건의료 수요 파악 및 계획 수립,사업 수행
( )④ 환자의 건강안내정보 제공
( )⑤ 전자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⑥ 전자적인 통계정보 생산․공유
( )⑦ 기타 :

15.필요시 자신의 예방접종내역,건강검진결과,건강관리정보 등을 본인 확인
후 지역보건의료 EHR시스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한개만 표시)( )
① 종이형태의 우편물
② 본인인증 절차 후 인터넷을 통한 열람
③ e-mail로 전송받아 열람
④ 인편(자신)으로 직접 가지고 옴
⑤ 해당 보건기관 내 정보시스템으로만 열람
⑥ 인근의 보건기관으로 전자적으로 전송을 받아 열람
⑦ 기 타 :

16.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구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별로 필요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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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우 필요하다.
⑥ 기타 :

17.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를 구축할 경우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적극 참여하고 싶다.
② 참여하고 싶다.(예,의견조사,방문조사,자료요구 등에 협조하겠다.)
③ 여건에 따르겠다.(예,국가정책,기관의 이익,다른 기관의 추세에 따라
결정하겠다.)

④ 참여하고 싶지 않다(이유 : )
⑤ 적극 거부(반대)하겠다(이유 : )
⑥ 기타 :

18.지역보건의료분야 EHR체계 구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하
동의 정도는?※ 아래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를 우측의 빈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1.전자적 민원행정으로 편리성 향상
2.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서비스 향상
3.공공보건의료기관간 정보 교류를 통한 사전
진료예약,중복검사방지,연계진료 가능

4.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5.보건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6.보건의료분야 정책 수립 및 연구 활성화
7.지역보건의료 수요 파악 및 계획수립 용이
8.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 강화
9.보건의료 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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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EHR체계 구축 시작의 적당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지금부터 1년 이내 ② 2～3년 이내 ③ 4～5년 이내
④ 6년～9년 이내 ⑤ 10～20년 이내 ⑥ 20년 이후나 검토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해해해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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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222>>>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설문 설문 설문 설문 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

표 28. 자격 유형별 EHR 체계 구축의 이점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우리나라
지역보건의
료 기관에
EHR
체계가
구축될 때
생기는 이점

전자적 행정,민원,
진료업무의 과오 방지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5
(38.46)

16
(24.62)

10
(27.03)

12
(48.00)

13
(40.63)

56
(32.56)

관계기관과 전자적
정보교류로 진료의
연계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절감

6
(46.15)

36
(55.38)

20
(54.05)

12
(48.00)

17
(53.13)

91
(52.91)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만성질환 등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의 건강 수준 향상

3
(23.08)

30
(46.15)

19
(51.35)

12
(48.00)

14
(43.75)

78
(45.35)

보건기관의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업무부담
감소

3
(23.08)

22
(33.85)

9
(24.32)

7
(28.00)

8
(25.00)

49
(28.49)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보안체계

강화
2

(15.38)
4

(6.15)
1

(2.70)
1

(4.00)
4

(12.50)
12

(6.98)

보건의료통계의
전자적 생산,활용을
통한 보검의료 정책 및

연구 활성화

4
(30.77)

21
(32.31)

9
(24.32)

6
(24.00)

6
(18.75)

46
(26.74)

보건의료 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2
(15.38)

5
(7.69)

5
(13.51)

0
(0.00)

2
(6.25)

14
(8.14)

n 13 65 37 25 32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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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자격 유형별 EHR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지역보건의
료기관에
EHR
체계구축
위한

선행요건

강력한 추진 의지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

6
(50.00)

23
(35.38)

17
(44.74)

7
(29.17)

14
(45.16)

67
(39.41)

사용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5
(41.67)

20
(30.77)

7
(18.42)

6
(25.00)

5
(16.13)

43
(25.29)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3
(25.00)

20
(30.77)

15
(39.47)

11
(45.83)

4
(12.90)

53
(31.18)

진료정보의
보안/인증체계 구축

5
(41.67)

28
(43.08)

18
(47.37)

10
(41.67)

12
(38.71)

73
(42.94)

보건의료분야
정보표준 마련

5
(41.67)

24
(36.92)

12
(31.58)

13
(54.17)

17
(54.84)

71
(41.76)

통신네트워크 등
인프라 확충

0
(0.00)

13
(20.00)

5
(13.16)

1
(4.17)

9
(29.03)

28
(16.47)

n 12 65 38 24 31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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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자격 유형별 정보축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행전산및행전산및행전산및행

정직정직정직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보건기

관 이

용자별

로 누

적관리

가 필

요 한 

보건의

료정보 

건강검진결과 12
(100.00)

58
(95.08)

33
(91.67)

23
(92.00)

30
(100.00)

156
(95.12)

만성질환자(고혈압 

등)의 각종 검사결과

12
(100.00)

63
(98.44)

36
(97.30)

24
(100.00)

29
(96.67)

164
(98.20)

진료기록(진단, 증세, 

결과소견, 처방, 

치료기록)

7
(58.33)

56
(91.80)

35
(97.22)

22
(95.65)

29
(96.67)

149
(91.98)

건강행태(음주, 운동 등 

행동에 관한 데이터)

6
(46.15)

46
(74.19)

29
(78.38)

14
(58.33)

26
(86.67)

121
(72.89)

투약정보 12
(92.31))

58
(86.57)

33
(89.19)

25
(100.00)

28
(90.32)

156
(90.17)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 

관리정보

11
(84.62)

65
(97.01)

33
(91.67)

23
(92.00)

29
(93.55)

161
(93.60)

보험, 의료비 청구내역 2
(16.67)

42
(65.53)

27
(75.00)

13
(54.17)

22
(75.86)

106
(64.24)

환자 가족의 병력, 

유전적인 정보

6
(46.15)

50
(76.92)

30
(81.08)

18
(75.00)

23
(74.19)

127
(74.71)

태아기, 출산, 소아기의 

진료정보

8
(57.14)

56
(83.58)

35
(92.11)

19
(76.00)

28
(84.85)

146
(82.49)

환자의 면역, 알레르기 

반응

12
(85.71)

60
(89.55)

36
(94.74)

23
(92.00)

27
(81.82)

158
(89.27)

환자의 사인(死因) 정보 7
(50.00)

44
(65.67)

29
(76.32)

18
(72.00)

22
(66.67)

120
(67.80)

n 14 67 38 25 33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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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자격 유형별 연계필요정보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지 역 보

건 의 료

분 야 

E H R 

체 계 를 

통해 연

계가

필 요 한 

정보

시,군,구의 지역주민 정보 9
(69.23)

33
(50.77)

20
(52.63)

13
(52.00)

22
(66.67)

97
(55.75)

건강보험공단 및 사업장의 

건강검진 정보
12

(92.31)
50

(76.92)
27

(71.05)
14

(56.00)
17

(51.52)
120

(68.97)

타 보건기관의 환자진료 

정보
11

(84.62)
40

(61.54)
31

(81.58)
16

(64.00)
22

(66.67)
120

(68.9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정보, 복지정책 D/B 

정보

9
(69.23)

38
(58.46)

28
(73.68)

17
(68.00)

20
(60.61)

112
(64.37)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 

정보
3

(23.08)
21

(32.31)
14

(36.84)
10

(40.00)
11

(33.33)
59

(33.91)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기관 보험청구 

정보

5
(38.46)

39
(60.00)

14
(36.84)

11
(44.00)

18
(54.55)

87
(50.00)

기타 3
(23.08)

15
(23.08)

11
(23.95)

7
(28.00)

11
(33.33)

47
(27.01)

n 13 65 38 25 33 174

의 료 기

관 연계 

필 요 시 

지 역 보

건 의 료 

EHR에 

포함 되

어야 할 

정보

검사기록(임상병리, 

방사선, 조직병리, 

기능검사 등)

11
(84.62)

62
(93.94)

34
(89.47)

20
(80.00)

27
(84.38)

154
(88.51)

건강검진내역 10
(76.92)

58
(87.88)

33
(86.84)

22
(88.00)

24
(75.00)

147
(84.48)

보건의료기관의 의무기록 5
(38.46)

41
(62.12)

24
(63.16)

14
(56.00)

20
(62.50)

104
(59.77)

투약정보 2
(15.38)

30
(45.45)

15
(39.47)

11
(44.00)

11
(34.38)

69
(39.66)

보험, 의료비 청구내역 10
(76.92)

52
(78.79)

29
(76.32)

18
(72.00)

22
(68.75)

131
(75.29)

환자의 사인(死因) 정보 4
(30.77)

23
(34.85)

14
(36.94)

7
(28.00)

10
(31.25)

58
(33.33)

기타 6
(46.15)

32
(48.48)

20
(52.63)

6
(24.00)

10
(31.25)

74
(42.53)

n 13 66 38 25 3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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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자격 유형별 축적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지 역 보

건 의료

분 야 

EHR체

계내 축

적된 정

보 활용

방안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연계 

진료서비스

8
(61.54)

43
(66.15)

26
(68.42)

16
(64.00)

19
(59.38)

112
(64.74)

만성질환관리 등 지속적인 

진료서비스
7

(53.85)
36

(55.38)
26

(68.42)
17

(68.00)
19

(59.38)
105

(60.69)

지역 내 보건의료 수요 

파악 및 계획 수립, 사업 

수행

8
(61.54)

22
(33.85)

11
(28.95)

6
(24.00)

9
(28.13)

56
(32.37)

환자의 건강안내 정보 

제공
3

(23.08)
13

(20.00)
7

(18.42)
5

(20.00)
5

(15.63)
33

(19.08)

전자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3

(23.08)
11

(16.92)
8

(21.05)
6

(24.00)
9

(28.13)
37

(21.39)

전자적인 통계정보 생산, 

공유
3

(23.08)
12

(18.46)
4

(10.53)
3

(12.00)
7

(21.88)
29

(16.76)

n
13 65 38 25 3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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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자격 유형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분석표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세부문항

빈 빈 빈 빈 도도도도(%)(%)(%)(%)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공 공 보

건 의 료

기 관 간 

공 유 가 

필 요 한 

진 료 정

보(본인

동의)

주민등록사항 

등(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등)

11
(84.62)

46
(69.70)

26
(68.42)

13
(52.00)

21
(63.64)

117
(66.86)

보험사항(보험유형 및 

진료비 지불내역)
6

(46.15)
37

(56.06)
21

(55.26)
18

(72.00)
18

(54.55)
100

(57.14)

보건기관 방문정보(진료일, 

진료기관, 진단명)
8

(61.54)
46

(69.70)
26

(68.42)
14

(56.00)
17

(51.52)
111

(63.43)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검진 정보

11
(84.62)

43
(65.15)

25
(65.79)

16
(64.00)

23
(69.70)

118
(67.43)

검사결과정보(임상병리검

사, 방사선검사 등)
10

(76.92)
58

(87.88)
27

(71.05)
19

(76.00)
21

(63.64)
135

(77.14)

진료상세정보(진단명, 

진료소견, 처방내역 등)
4

(30.77)
53

(80.30)
26

(68.42)
20

(80.00)
17

(51.52)
120

(68.57)

환자의 투약정보 11
(84.62)

50
(75.76)

25
(65.79)

17
(68.00)

17
(51.52)

120
(68.57)

환자의 면역, 알레르기 

정보
11

(84.62)
55

(83.33)
30

(78.95)
19

(76.00)
18

(54.55)
133

(76.00)

n 13 68 38 25 3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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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자격 유형별 EHR 체계 구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분석표

평균±표준편차

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약사약사약사약사,,,,의의의의

료기사료기사료기사료기사

전산및전산및전산및전산및

행정직행정직행정직행정직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전자적 민원행정으로 편리성 향상
4.07±0.
63(13)

4.00±0.
78(63)

4.08±0.
64(36)

4.08±0.
86(25)

4.16±0.
74(30)

4.08±0.
75(167)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서비스 향상
4.30±0.
63(13)

3.87±0.
85(65)

4.19±0.
62(36)

4.16±0.
62(25)

3.96±0.
76(30)

4.03±0.
74(169)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정보교류를 통한 

사전진료예약, 중복검사방지, 연계진료 가능

3.84±0.
80(13)

4.09±0.
82(65)

4.27±0.
65(37)

3.96±0.
73(25)

4.10±0.
75(30)

4.09±0.
76(170)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3.76±0.
75(13)

3.62±0.
78(64)

3.94±0.
71(36)

3.76±0.
52(25)

3.80±0.
76(30)

3.75±0.
72(168)

보건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3.69±0.
63(13)

3.68±0.
70(64)

3.75±0.
84(36)

3.63±0.
72(22)

3.86±0.
57(30)

3.72±0.
75(165)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립 및 연구 활성화
3.53±0.
77(13)

3.78±0.
76(64)

3.94±0.
62(37)

3.83±0.
64(25)

3.93±0.
63(30)

3.82±0.
69(169)

지역보건의료 수요파악 및 계획수립 용이
3.38±0.
86(13)

3.76±0.
87(63)

4.05±0.
53(36)

4.04±0.
84(25)

3.86±0.
81(30)

3.85±0.
79(167)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강화
2.84±0.
68(13)

2.71±1.
16(64)

3.22±1.
01(36)

3.04±0.
78(25)

3.33±0.
99(30)

2.99±1.
02(168)

보건의료 산업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3.23±0.
72(13)

3.53±0.
75(63)

3.86±0.
72(36)

3.68±0.
82(25)

3.66±0.
66(30)

3.62±0.
7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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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HeeKim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YoungMoonChae,Ph.D.)

ThisstudypresentedaplanforthedevelopmentofEHRsystem for
publichealthcenterthatcarriesoutprimaryhealthcareincommunities
asapartofthenationalplan fortheNationalHealth Information
Infrastructure(NHII).Specifically,thisstudyreviewedaconceptofEHR
firstandEHR modelwasproposedbasedontheliteraturereview of
EHRintheadvancedcountriessuchastheUnitedStatesandEngland.
Finally,aplanfortheimplementationofthismodelEHRwasproposed
withemphasisonstandardization,legalaspects,andsecurity.
Theresultsofthestudywereasfollows:
First,EHRwasdefinedasasystematicandcontinuousaggregateof

informationaboutmedicaltreatmentandhealthaboutindividualsinan
applicableform inacomputer. InformationincludedinEH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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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informationaboutmedicaltreatmentandhealthcollectedthroughall
lifefrom infanttodeath,andfamilygeneticinformationandpersonal
informationonhealthwellness.
Second,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were found to be two

notablecountriesthatdevelopedanationalEHR system. InEngland,
itspublichealthsystem wasdividedinto5regionsandthenationwide
unifiedEHRsystem wasdevelopedandusedinallregionstosupport
e-medicaltreatmentreservation service,telephoneconsultation service,
andclinicresearch,etc. Ontheotherhand,intheUnitedStates,an
integrated EHR system was developed from public and private
insurance.Thissystem wasmanaged bythecommitteecomprised of
government,healthproviders,and consumers. TheEHR system was
being applied to remote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electronic
prescriptionservice,andvalidationofinsuranceclaims.
Third,accordingtothesurveyresults,mostpeoplerespondedthat

developmentofEHR wasnecessary and thatthey were willing to
actively use it. As a prerequisite to developmentofEHR,they
recommended adevelopmentofsecurity system,standardization,and
restructuringlegalsystem.Inaddition,theyrecommendedtolaunchits
developmentwithin2-3years.Degreeofparticipationwasthehighest
forthepeoplein the business,followed bygovernmentemployees,
academicians, health workers, community residents, and health
providers,in order.With regard to key information includ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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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R,they recommended thattestresults,health program,medical
examination,immunization,allergy,information aboutmedication and
medicaltreatment,healthbehavior,geneticinformation,causeofdeath,
medicalchargeinformation,inorder.Mostofrespondentswanted to
applyEHR tomanagementofchronicdiseases,buttheywereconcern
aboutsecurityofprivatemedicalinformation. Majorityofthem wanted
toaccesstheirownpersonalinformationthroughinternetaftersecurity
validation.
Inconclusion,theunifiedEnglandEHRmodelwasproposedforthe

EHR system forpublichealth institutionsin Koreasincethepublic
healthdeliverysystem inKoreaissimilartothehealthdeliverysystem
inEnglandandwealsohavethenationwideregistrationsystem. In
ordertoprotectsecurityofprivatehealthinformation,werecommend
touseICsecuritycardtoaccessEHR. Inaddition,werecommendto
organize EHR committee,similarto the United States,in orderto
protect against an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monopolyofinformationbyasingleorganization.

Key Word :community-based health medical,EHR(ElectronicHealth
Record),Accumulationandsharingof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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